
정책연구보고서 2015-32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김 용 동



연구진

연구책임          • 김용동 /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i -

- 목   차 -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5

    3. 연구의 체계 ········································································································ 6

제2장 공동주택 관리와 갈등 관리 ································································· 7

  제1절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과 경향 ································································· 9

    1.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 ·················································································· 9

    2. 공동주택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 ········································ 11

    3.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13

    4. 공동주택 관리의 방향 ···················································································· 15

  제2절 갈등의 의의와 갈등관리 ······································································ 17

    1. 갈등의 개념과 기능 ························································································ 17

    2. 갈등의 유형과 갈등관리 ················································································ 19

    3. 갈등 관리의 접근방법 ···················································································· 22

  제3절 공동주택 내 갈등 유형과 갈등 관리 ······················································· 29

    1. 공동주택 갈등의 유형 ···················································································· 29

    2. 공동주택과 갈등 관리 ···················································································· 34

  제4절 이 연구의 갈등 분석 유형 ········································································· 35

    1. 분석 유형 ·········································································································· 35

    2. 분석 틀에 따른 분쟁 내용 ············································································ 36

제3장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실태 ························································· 43

  제1절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현황 ········································································· 45

    1. 구별 현황 ·········································································································· 45

    2. 단지규모 ············································································································ 48



- ii -

    3. 난방방식 ············································································································ 48

    4. 관리방식 ············································································································ 50

    5. 사용연한 ············································································································ 51

  제2절 공동주택 관련 민원 현황 ··········································································· 52

    1. 진정사항 ············································································································ 52

    2. 질의사항 ············································································································ 54

제4장 공동주택 갈등에 대한 인식 ······························································· 57

  제1절 조사 개요 ······································································································· 59

    1. 아파트 단지 조사표본 선정 ·········································································· 59

  제2절 아파트 만족도 인식 실태 ··········································································· 62

    1. 응답자 유형 ······································································································ 62

    2. 아파트 만족도 실태 ························································································ 73

  제3절 아파트 분쟁(갈등) 인식 실태 ·································································· 78

제5장 공동주택 갈등 관리방안 ····································································· 81

  제1절 갈등(분쟁)해소를 위한 시책 ······································································ 83

    1.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 ·········································· 86

    2. 민관합동 자문단 운영 활성화 ······································································ 87

    3. 주민 참여 검수제 도입 ·················································································· 87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88

  제3절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 89

    1. 관심과 신뢰제고의 필요성 ············································································ 89

    2. 주민투표 및 주민총회의 확대 ······································································ 89

    3. 공모사업 시행·지원 ························································································ 90

 

제6장 결어 및 정책제언 ················································································· 91

  제1절 결어 ················································································································· 93

  제2절 정책제언 ········································································································· 95

  

참 고 문 헌 ······································································································· 97



- iii -

- 표 목 차 -

<표 2-1> 공동주택 현황 ····························································································· 9

<표 2-2> 제도개선 공동주택아파트 분쟁유형별 건수 ······································· 10

<표 2-3>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변경 내용 ························································· 12

<표 2-4> 발주의 합리화 및 관리비 투명성 제고 변경 내용 ··························· 13

<표 2-5>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등 ····················································· 13

<표 2-6>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15

<표 2-7> 갈등을 대하는 시각의 변천 ··································································· 18

<표 2-8> 2000년 4월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련 분쟁유형 ····························· 31

<표 2-9> 2000년 서울시 공동주택관련 분쟁유형 ············································· 32

<표 2-10> 아파트관리에 대한 입주민·관리사무소장 건의사항 ······················· 33

<표 2-11> 이 연구의 갈등 분석 유형 ·································································· 35

<표 3-1> 각 구별 동수 및 세대수 ········································································· 45

<표 3-2> 자치구별 관리방식 ··················································································· 46

<표 3-3> 자치구별 난방방식 ··················································································· 47

<표 3-4> 자치구별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평균 ·············································· 47

<표 3-5> 단지규모 ····································································································· 48

<표 3-6> 난방방식 ····································································································· 48

<표 3-7> 난방방식 별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평균 ········································ 49

<표 3-8> 난방방식과 관리방식 ··············································································· 49

<표 3-9> 관리방식 ····································································································· 50

<표 3-10> 관리방식 별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평균 ······································ 50

<표 3-11> 사용연한 ·································································································· 51

<표 3-12> 구별 공동주택 진정사항 ······································································ 52

<표 3-13> 구별 공동주택 진정사항 ······································································ 53

<표 3-14> 진정사항 별 최고 빈도 유형 ······························································ 54

<표 3-15> 구별 공동주택 질의사항 ······································································ 55

<표 3-16> 구별 공동주택 질의사항 ······································································ 55

<표 3-17> 질의사항 별 최고 빈도 유형 ······························································ 56



- iv -

<표 4-1> 조사 대상 아파트 개요 ··········································································· 59

<표 4-2> 조사 대상 아파트 각 구별 동수 및 세대수 ······································· 60

<표 4-3> 조사 대상 아파트 난방방식 ··································································· 60

<표 4-4> 조사 대상 아파트 관리방식 ··································································· 61

<표 4-5> 조사 대상 아파트 사용연한 ··································································· 61

<표 4-6> 조사 대상 아파트 세대 수 ····································································· 61

<표 4-7> 설문조사 대상 응답자 유형 ··································································· 62

<표 4-8> 설문조사 대상 아파트 관리방식 ··························································· 63

<표 4-9> 설문조사 아파트 난방방식 ····································································· 64

<표 4-10> 설문조사 아파트 내구연한 ·································································· 65

<표 4-11> 설문조사 아파트단지 규모 ·································································· 66

<표 4-12>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 67

<표 4-13> 응답자 유형별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 68

<표 4-14> 아파트 관리방식별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 69

<표 4-15>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 70

<표 4-16> 응답자 유형별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 71

<표 4-17> 아파트 관리방식별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 72

<표 4-18> 설문조사 대상 아파트 관리실태 ························································ 73

<표 4-19> 응답자 유형별 아파트 관리실태 만족도 평균 및 교차분석 ········ 75

<표 4-20> 아파트 관리방식별 아파트 관리실태 만족도 평균 및 교차분석 ···· 76

<표 4-21> 공동주택 주민 건의사항 ······································································ 77

<표 4-22> 아파트 갈등 분쟁상태 ·········································································· 78

<표 4-23> 응답자 유형별 아파트 갈등 분쟁상태의 평균 및 교차분석 ········ 79

<표 4-24> 아파트 관리방식별 아파트 갈등 분쟁상태의 평균 및 교차분석 ···· 80

<표 5-1>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 효과 ··································································· 83

<표 5-2> 응답자 유형별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 효과의 평균 및 교차분석 ···· 85

<표 5-3> 아파트 관리방식별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 효과의 평균 및 교차분석··· 86



- v -

- 그 림 목 차 -

<그림 4-1>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 ········································································· 62

<그림 4-2> 설문조사 아파트 관리방식 ································································· 63

<그림 4-3> 설문조사 아파트 난방방식 ································································· 64

<그림 4-4> 설문조사 아파트 내구연한 ································································· 65

<그림 4-5> 설문조사 아파트단지 규모 ································································· 66

<그림 4-6>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 67

<그림 4-7> 응답자 유형별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 68

<그림 4-8> 아파트 관리방식별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 69

<그림 4-9>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 70

<그림 4-10> 응답자 유형별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 71

<그림 4-11> 아파트 관리방식별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 72

<그림 4-12> 설문조사 대상 아파트 관리실태 ···················································· 74

<그림 4-13> 아파트 갈등 분쟁상태 ······································································ 79

<그림 5-1>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 효과 ······························································· 84

<그림 5-2>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 89





- vii -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공동주택은 도시주거공동체로서 대부분 아파트 형태이고 이는 다수의 입주자들

이 상당한 시설을 공유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상이한 목적 

추구나 인식 차이로 인해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협조나 협력

보다는 갈등이나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단순히 부족한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하

고자 하는 물량위주의 수급측면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수가 급격

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연수가 16∼20년인 공동주택과 21년 이상인 공동

주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의 욕구가 증가할 것임으로, 

이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기적인 수선과 보수로 재건축 기간을 연장시

켜 자원낭비로부터 환경을 보호해 주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응하고 주택의 자산 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동주택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공동주택 관리는 건물의 

노후화 방지를 위한 물리적 측면의 유지관리 만이 아니라 입주자의 주거생활 전반

에 걸쳐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된 공동주택 관리는 거주자의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을 위하여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갈등의 실태를 고찰

하고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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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유형, 해소방안 등 정책대

안을 검토할 것이며,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관

련된 사항이다. 시간적 범위는 최근(2013~2015년도 현재까지) 공동주택에서의 발생

하는 분쟁 사례, 유형, 해소방안 등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방향을 설명하고, 제2장 공동주택 관리와 갈등 관리에

서는  관리의 필요성과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형태 등을 분석한다. 제3장 

대전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리의 실태에서는 대전광역시의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

고, 관련 민원을 설문조사를 병행하며 분석한다. 제4장 공동주택 갈등에 대한 인식

에서는 관리 실태의 문제점과 진정 사항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상에 발생하는 

갈등의 인식과 만족도 인식의 실태를 알아본다. 제5장은 공동주택 갈등 관리방안으

로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정관리 체계 구축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를 마무리하는 결

어와 정책제언으로, 이 연구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으로 

제언할 것이다.

■ 연구 결과

1. 공동주택 현황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구별 현황을 보면 대덕

구는 총 51단지, 389동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34,744세대가 거주

하고 있다. 동구는 총 61단지, 558개 동으로 전체의 14% 이고, 42,062세대가 거주한

다. 중구는 전체의 22%를 차지하는데, 총 70단지, 880개 동이 있으며 42,102세대로 

구성된다. 5개 구 중 유성구와 서구가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

저 유성구는 117단지, 1079동 그리고 80,183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

구는 126개 단지, 1082개 동, 103,858개의 세대로 구성되어 단지, 동, 세대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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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다.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동구는 위탁관리가 53건으로 전체 61건 중 가

장 많았으며, 중구 역시 위탁관리가 5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자치

관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는 위탁관리가 112건으로 전체 125건 중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성구 역시 전체 117건 중 위탁관리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

다. 대덕구는 전체 51건 중 40건이 위탁관리, 나머지 중 10건이 자치관리에 해당된

다. 전체적으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가 대부분이며 그 중 위탁관리는 유성구에서, 

자치관리는 중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공동주택의 자치구 별 난방방식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으로 나누어 관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구는 개별난방이 57건으로 전체 61건 중 대다

수를 차지했고, 중구 역시 개별난방이 53건으로 전체 69건 중 가장 많았다. 서구는 

전체 125건 중 개별난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이 

각각 31건이다. 유성구 역시 개별난방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난방

이 42건에 해당된다. 대덕구는 전체 51건 중 개별난방이 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다. 전체적으로 각 구별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난

방, 중앙난방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내구연한과 동수, 세대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지 수는 서구 126건, 

유성구 117건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구연한은 대덕구가 19.4

년으로 가장 오래 되었으며, 다음으로 중구와 서구가 18.1년, 17.9년으로 비슷한 수

준을 보이고 있다. 동수는 중구가 1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 동구 

순으로 각각 9.2, 9.1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세대수는 서구가 822.5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성구가 692.3세대, 동구가 687.7세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00세대 미만

의 규모가 169건으로 전체 40%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5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규모가 167건, 전체 39%에 해당된다.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은 57건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은 20건으로 전체의 5% 이다. 마지막으로 2,000세대 이상의 규모는 총 12건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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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3% 이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으로 나누어 살

펴보면 전체 425건 중 개별난방은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7%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난방이 총 77건으로 18% 이며, 중앙난방은 60건으로 전체의 

14%에 해당된다. 대전광역시 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별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평균을 보면 난방방식이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은 내구연한 평균이 21.4년으로 가장 

길다. 난방방식이 지역난방인 공동주택은 내구연한 평균이 11.5년으로 가장 짧았다. 

마지막으로 난방방식이 개별난방인 공동주택은 단지수가 285단지로 가장 많은 반

면, 동수와 세대수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전광역시에서 초창기 지어

진 아파트가 중앙난방식이었다면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지역난방식이 주를 이룬

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2. 공동주택 관련 민원 현황

대전광역시 구별 공동주택의 민원사례 중 진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5개 구 중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2013년 대비 2014년에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35건에서 53건으로 그 민원사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6건에서 37건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4개 구와 달리 대덕구는 12건에서 5건으로 민원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구별 합계를 살펴보면 동구, 유성구, 중구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대덕구가 가장 적다.

진정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과 운영 및 동 

대표 자격, 임원 선출과 해임의 적정성 수당 등이 있으며 건물의 하자 부분에서의 

진정사항은 하자 소송과 하자보수 신청 및 사업주체의 부도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

을 들 수 있다. 관리비 부분에서는 예비비 사용과 관리주체의 관리비 회계 및 집행

관련 계약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가 되며 관리규약의 제정과 적합성 여부,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위반 문제가, 관리사무소 관리비 집행실태와 보수 지연 

문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 공동시설 이용과 운영 그리고 허가 신고, 재활

용품의 수거·활용 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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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구별 공동주택의 민원사례 중 질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질의사항도 진정사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2013년 대비 2014년에 그 사례가 증

가했다. 전체 구 중 질의사항 관련 민원이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유성구의 경우 

2013년 322건에서 2014년 349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구의 경우 15건에

서 46건으로 그 증가폭이 가장 크다. 2013년과 2014년의 구별 합계를 보면 유성구, 

중구, 동구 순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덕구가 총 7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3. 아파트 갈등 관련 조사 결과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리소장의 영향력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응답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통이다’의 응답이 전체 300건 중 1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큰 편이다’의 응답이 89건으로 이 두 응답이 전체의 84.7%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적은편이다’, ‘거의 없다’의 응답은 전

체의 10%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의사결정시 관리소장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72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입주

자 대표회의 회장이 실질적 주체가 된다는 응답이 32.8%에 해당되었으며, 위탁관

리회사와 주민을 포함한 기타가 주체가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2%로 거의 없었다.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 실태에 대해 각 항목 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총 11개 항목에 대한 응답 중 단기유지관리에 관한 만족도가 평균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단지 내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3.39로 

높았다. 반면 주민 참여 관리, 단지 홈페이지 운영, 주민 자율활동 및 화합행사 관

리 등 주로 주민 간 소통에 관련한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3.0 내외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만족도를 아파트 관리방식에 따라 나누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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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전체적으로 자치관리방식 보다는 위탁관리방식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치관리방식 역시 위에서 단순 비교했던 결과와 같이 단기유

지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지 내 공간의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3.24로 높았다. 반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 주민 자

율활동 및 화합행사 관리, 주민 참여 관리 등의 항목에서는 3 이하의 가장 낮은 만

족도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 운영에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응답을 얻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사 및 반상회 개최 등을 통해 정기적인 주민 간의 소통의 장

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복지시설, CCTV

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야한다는 응답이 13건 있었다. 또한, 관

리비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하게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11건, 재개발과 관련한 응

답이 9건 있었다. 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관리업체 관련, 장기수선계획 

관련, 층간소음 관련 등 공동주택 생활과 관련한 실질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4. 아파트 분쟁(갈등) 인식 실태

설문조사 대상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갈등상

태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갈등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

차문제가 2.8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층간소음 역시 2.77로 비슷한 수준

의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

영, 관리규약 순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이는 것은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갈등이었다.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방식보다 자치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석

방식에서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문제와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이 가

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치관리방식에서는 공동시설 이용과 관련

된 갈등유형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위탁관리방식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

된 갈등유형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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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건의

1.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입주자 대표, 입주민,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공

동주택 관련 업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3.47), 

입주자 대표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 대표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 민관합동 자문단 운영 활성화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는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

영할 필요도 있다.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금 집행, 잡수입 등 자체기금관리에 대해 

자치구의 조례를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자문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

다.

3. 주민참여 검수제 도입

입주민의 관심과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 검수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내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검수 시 입주민을 참여를 공개모

집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무관심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

4.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자치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의 분쟁

조정기능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조직, 관리사무소 등을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법조인 및 분쟁조정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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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택

관리 관련 전문단체 또는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무료상담실 운영을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주민투표 및 주민총회의 확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단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

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입주자대표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관리 규약 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윤리강령’을 포함시키고,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하

도록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6.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

주민공동시설의 설치·확대, 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개발, 부녀회·동호회 등 

자생조직의 활동에 잡수입 활용을 유도하여 공동체의식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또

한 잡수입을 자생조직의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지출, 이용내역 공

개, 회계감사 실시 등의 원칙을 정하고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

인 공동육아방이나 자원봉사 등에 지방정부나 자치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범

사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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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의 주거문화는 급진적인 산업화 정책의 추진에 따른 국가경제의 고도 성장

으로 물질적 가치의 중시풍조와 함께 전통적인 주거 및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었으

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이루어졌고, 이에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됨에 따라 집약적 거주형태인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건축물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도시화의 결과로 집단거주의 생활양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량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주택 보급률의 50%를 상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

가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여건상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도시주거공동체로서 대부분 아파트 형태이고 이는 다수의 입

주자들이 상당한 시설을 공유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상이

한 목적 추구나 인식 차이로 인해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협

조나 협력보다는 갈등이나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생활을 강조한 아파트의 생활과 물리적 환경은 거주자로 하여금 이웃 간

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웃 간 살인사건, 분쟁, 무관

심, 분양과 임대단지 간 갈등 등의 사례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바람

직스럽지 못한 이웃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부정적 이웃관계는 

개인 간의 문제 내지는 단지 내 문제로 국한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깊다.1)

2010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련주체간 분쟁이 심화되면서 자체적인 규

약만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1) 천현숙·은난순·봉인식, 2006, “주거공동체 왜 필요한가”, 『주거공동체 이대로 좋은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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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형태를 

갖추어나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권 

등 이권이 많은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분쟁이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입

주자 성격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단순히 부족한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하

고자 하는 물량위주의 수급측면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수가 급격

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의 욕구

가 증가할 것임으로, 이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갈등의 실태를 고찰

하고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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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급증하는 도시인구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이 늘어나 이제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전국 주택의 절반을 넘어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광역도시인 대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동주

택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집합건물이 하나의 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사이에 관리기구의 구

성, 주차장 사용,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법적인 

분쟁으로도 발전하게 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분쟁이나 갈등은 주민들이 감정적으

로 대응하게 되면서 분쟁의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〇 내용적 범위는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유형, 해소방안 등 정책대안 검토

○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관련된 사항

○ 시간적 범위 : 최근(2013~2015년도 현재까지) 공동주택에서의 발생하는 분쟁 

사례, 유형, 해소방안 등을 고찰 등이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현실적ㆍ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해 사례조

사와 설문 및 면접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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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조사 : 공동주택 개념 및 관리제도 검토, 선행연구 검토·정리 등을 위한  

문헌연구

○ 면접조사 : 각 구청 공동주택 담당자, 분쟁 우수수 사례 관리단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 설문조사 : 표본조사 대상이 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

로 관리·분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3. 연구의 체계

이 연구는 총 5장의 체계로 구성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방향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연구배경과 필요성,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체계에 대해 기술한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와 갈등 관리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의 필요성과 공동주택에

서 나타나는 갈등의 형태 등을 분석한다.

제3장 대전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리의 실태에서는 대전광역시의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민원을 설문조사를 병행하며 분석한다.

제4장 공동주택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제 3장에서 나타난 관리 실태의 문제점

과 진정 사항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상에 발생하는 갈등의 인식과 만족도 인식

의 실태를 알아본다. 

제5장은 공동주택 갈등 관리방안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정관리 체계 

구축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

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를 마무리하는 결어와 정책제언으로, 이 연구의 연구내용을 요

약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으로 제언할 것이다.



제 2 장
공동주택 관리와 갈등 관리

제1절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과 경향

제2절 갈등의 의의와 갈등관리

제3절 공동주택 내 갈등 유형과 갈등 관리

제4절 이 연구의 갈등 분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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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동주택 현황 [단위 : 천호]

　 2010 2011 2012 2013

합계 8,368 8,587 8,853 9,060

분양주택 7,465 7,649 7,928 8,126

임대주택 903 938 925 934

기타 0 0 0 0

증가율(%) 3.5 2.6 3.1 2.3

제2장 공동주택 관리와 갈등관리

제1절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과 경향

 1.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맞물려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

설하기 시작했다. 1932년 서울 충정로의 유림아파트를 시작으로 행촌아파트(1956

년), 개명아파트(1959년) 등이 건설되었고, 1962년 최초의 단지형아파트인 마포아파

트를 건설함으로써 공동주택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28,614개 단지, 127,443개 동의 공동

주택이 있으며, 약 90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의무관리 단지

는 13,617개 단지(47.6%)이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는 12,031개단지로 조사되

었다.2)

 

2)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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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12월 현재 사용연수 10년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체의 49.5%인 3,848

천세대이며 아파트의 경우 전체의 48.6%인 3,236천 세대이다. 사용연수가 16∼20년

인 공동주택과 21년 이상인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 규모 증가와 사용연한 증가 외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

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9년 5월 13일부터 2010년 5월 12일까지 1년 

동안 ‘한국아파트 신문’ 기사 내용 중 분쟁사례는 268건인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분쟁 건수3)가 60.8%에 이르고 있다.

<표 2-2> 제도개선 공동주택아파트 분쟁유형별 건수

구분 계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사업주체 위탁관리
주체 간
갈등

건수 268 82 81 31 17 57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연구

공동주택 건설 초기 단계인 1960년대에는 아파트 건설에 급급하여 공동주택 관

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데,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자, 이를 계기로 건축물의 하자, 보수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9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하위법령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이 제정되어 보다 체

계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공동주택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공동주거관리이론(주거학연구회, 2008)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네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는 주기적인 수선과 보수로 재건축 기간을 연장시켜 자원낭비

로부터 환경을 보호해 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재건축을 하면 주택의 가치가 높

3) 분쟁사례는 2개 주체 이상이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형을 구분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등으로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관리

사무소는 집행을 담당하는 편이어서 관리에 대한 분쟁(불만)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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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주택의 유지관리 보다 재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건물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재건축을 하면 자원의 낭비는 물론 재건축 

기간 동안 주생활 문화를 단절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공동주택은 양적 및 질적으로 공동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절한 관리를 통해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응하고 주택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공동주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되어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

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으로 수선과 보수를 함으로써 지진과 홍수, 그리고 태풍과 같

은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보호되고 예기치 못한 인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가 필수적

이다. 주거문화란 주거라는 물리적 공간에 바탕을 두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양

식과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지속적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거

문화가 계승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인 주거가 잘 정비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안에 구성원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 또한 잘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공동주택 관리는 건물의 노후화 방지를 위한 물리

적 측면의 유지관리 만이 아니라 입주자의 주거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된 

공동주택 관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거주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

택 거주자의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

이다.

2. 공동주택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

2010년 7월 공동주택의 투명성,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선

진화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 제한 신설 등,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직접 투표와 임기 제한 등,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규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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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존재),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의무화 등이 개정되었다(<표 2-3> 참조)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등 발주의 합리화 및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

택관리업자 선정방법(경쟁 입찰방식), 공동주택관리비 집행 외부 감사기능, 공동주

택 관리규약 변경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다.(<표 2-4 > 참조)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표 2-3>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변경 내용

구분 종전 변경

동별 대표자 
자격제한 
신설 등

동별 대표자의 자격제한 이 
없음(당해 관리규약으로 

규정하여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제한 사항(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10개 자격제한 

내용을 규정)을 신설

입주자대표회
장 및 감사 
직접투표와 
임기 제한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회장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다득표자(단일 후보자의 경우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로 선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음(당해 

관리규약으로 규정하여 운영)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인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입주자대표회
의 교육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4시간 이내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에게 선출된 이후 매년 운영 및 

윤리교육을 4시간 시행토록 
의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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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발주의 합리화 및 관리비 투명성 제고 변경 내용

구분 종전 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함

공동주택관리비 
집행 외부감사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 규정 없음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비 
집행(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 
관리규약 변경 
내용 공개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을 경우 개정된 내용 
중 관리규약 준칙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을 게시하지 않음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내용 중 관리규약 

준칙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부분을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함

<표 2-5>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등

구분 종전 변경

공동주택관리비 
인터넷 공개 

확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6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6개 항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관리비 6개 항목은 물론,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 에너지 
사용료를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까지 23개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에 공개토록 의무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한 근거규정 없음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

3.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보면 크게 3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각종 비리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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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입주민간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

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중재, 해소해줄 방법은 마땅치 않

은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 간 분쟁만 1만3000여건에 달한

다.4)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금도 시ㆍ군ㆍ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

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ㆍ군ㆍ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공동주택관

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아파트 입주민 간 각

종 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둘째, 공동주택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공동체의식이 붕괴되고 비리발생 차단이 어

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관심과 관리사무소

의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정작 입주자대표가 된다거나 입주자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다. 서울시의 경우 조사 결과를 보면 입주민의 84%가 

관리비 공개를 희망하고 있으며, 55%의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입주민의 56%가 옆집 거주자의 이름을 모르고 있으며 그 

결과 범죄자로 오인하여 결투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5)

 셋째,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에 국한된 지방정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커뮤니티시설과 관련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민간영역으로 치부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공동

주택의 물리적 공급과 더불어 커뮤니티를 공급하는 정책실현이라는 기본방향을 설

정하였다(<표 2-6 > 참조)

4) 코리아헤럴드 2014.3.31일자.

5) 조필규·정종대, “일본 동경 공동주택의 관리체계 특징 및 시사정 연구”, 『서울 도시연구』 제12권 제

4호, 2011.12. p.160.



- 15 -

<표 2-6>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구분 내   용 목    표

주택평가 기준
교통, 교육, 환경으로
주거지(공동주택)평가

→
주거환경에 이웃이라는 공동체 

요소가 평가받도록

관리조직 재편
시설, 보수 위주의
공동주택 자율관리

→
시설관리 외 주민활동지원 추가 
민간자율에서 공공지원체제

커뮤니티
적극 추진

음성적 자생단체 활동 →
주민의 지원과 감독을 통한 
자생단체 양성화, 활성화

4. 공동주택 관리의 방향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커뮤니티 사업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1)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케이블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회의과정을 실황(녹화)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 대해서 정비 및 설비비용을 

지원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조합임원에 

대해서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상의 부조리와의 연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수명 연장 및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정관리가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장

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실시, 지원 시 계획 적정성·적립요율·집행 등의 

평가반영 등이 있다. 그리고 입주민의 관심과 책임유도를 위한 주민참여 검수제 도

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내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검수 시 입주

민 3~5명이 참여하고, 관리주체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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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2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수행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등에 의해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금 집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3) 커뮤니티사업 적극 추진

입주민 주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자체 커뮤니티 조직의 양성

화가 필요하다. 이는 비공식조직을 양성화하여 지원하되, 운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재원은 공동체 경비(잡수입)와, 지방정부 및 자치구의 지원으로 이루

어지며, 추진사업으로는 공동육아방, 자원봉사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시설비 및 운영

비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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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갈등의 의의와 갈등관리

1. 갈등의 개념과 기능

1) 갈등의 개념

현대사회의 조직 내·외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 갈등은 연구자의 

시각, 연구의 목적 대상 및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만큼 한마디로 명

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아직까지 정의에 대해 합의를 본 개념도 존재하지 

않다. 이는 갈등이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매우 다양하고 동태적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6)

갈등은 일반적으로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학문별로 갈등 개념을 보면,

첫째,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갈등은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동

기유발, 즉 개인 내에서의 양립할 수 없는 반응적 경향으로 규정된다.

둘째,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갈등은 신분, 권력 및 희소자원 등과 같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상대편을 제거하려는 노력, 즉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들 상호간에 희

소자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투쟁으로 규정한다.

셋째,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갈등은 금전이나 철강, 고기, 직장 등과 같은 희소자

원을 서로 경쟁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경

제적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넷째, 행정학(정책학)의 관점에서 갈등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측

면에서 이해관계자의 직·간접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인, 집단, 조직 내부 또는 이들 상호간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으로 권력 등

의 희소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적 집단 사이의 투쟁으로 본다.  

이처럼 갈등은 분쟁상태로 둘 이상의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6) 오경숙, 『거버넌스 구성요인이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민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사

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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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대립 등이 존재하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 갈등의 존재 인식이 어려

워 지각을 통해서 표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갈등의 기능

갈등에 대한 판단은 갈등이 좋거나 나쁜 상태 또는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

한 상태 등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등은 사회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어 적정수준에서 갈등을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갈등을 보는 견해는 삼원론적으로 전개되고 있

다.7) 즉 갈등에 관한 고전적 견해, 행위론적 또는 인간관계론적 견해, 상호주의적 

견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2-7> 참조).

<표 2-7> 갈등을 대하는 시각의 변천

구분

전통적 견해
(고전적 견해)

∙ 갈등은 개인과 조직이 피해를 주는 것
∙ 갈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행위론적 견해
(인간관계론적 견해)

∙ 갈등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
∙ 갈등은 상황에 따라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킴

상호주의적 견해
∙ 갈등은 가치중립적인 것

∙ 갈등은 와해시키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갈등은 
조장되거나,  적정수준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함

자료 : Rico, L, Organizational Conflict : A Framework for Reappraisals, Industrial Management 
Review, 1964. p. 67.

위 <표 2-7>를 통해 보면, 고전적 이론은 갈등의 역기능을 강조하였으나, 근래

에 와서는 갈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사회나 조직발전의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

는 긍적적 현상으로서 그 순기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조장론까지 대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갈등이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갈등이 나타

나면 역기능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March와 Simon은 갈등이 조직

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갈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8).

7) 최해진, 『갈등의 구조와 전략』, 서울, 두남, 2004,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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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유형과 갈등관리

1) 갈등의 유형

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계가 있는 개인 간 갈등, 조직간 갈등, 집단 

간 갈등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① 개인 간 갈등 : 조직 내 개인 상호 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조직 구성원들

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관, 신념, 사고방식 및 태도 등의 차이 때문에 구성원들 간

에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9) 이러한 조직 내 개인 간 갈등은 구성원 사이에 흔히 

겪는 현상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의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개인 간 갈등이 집단 간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공동주

택에서는 입주민 간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조직간 갈등 : 조직 상호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서, 이는 어떠한 경우이든 조

직 내의 하부단위나 집단에서가 아니라, 그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발생하

는 것을 나타낸다. 조직간 갈등은 조직들이 필요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필연적

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갈등을 들 수 있다.

③ 집단 간 갈등 :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이 인지되는 갈등으로서 집단 간에 자원 

및 권력의 획득경쟁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야기되는 긴장이 집단 간 

갈등 또는 부서 간 갈등이다. 이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

에 없는데, 평형별 주차 공간 확보문제, 단지별 조경 등 편의시설 관리문제, 공동시

설 이용료에 대한 배분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8) March, J. G. & H. A. Simon, Organization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66.

9) 김기룡,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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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원인

공동주택은 조직규모가 크고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지 내에서도 집단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그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집단 간 갈등은 집단 간 갈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갈등, 개인 간 갈등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Gibson 등에 따르면 집단 

간 갈등의 주요 원인 변수로는 상호의존성, 목적의 차이, 지각의 차이, 의사소통의 

왜곡 및 전문가의 필요성 등을 들고 있지만,10) 갈등은 아래 3가지 중요한 속성에 

기초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 상호의존성

갈등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상호의존적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

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목적과 상대방이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상치되어 서로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둘 이상의 개인 또는 집단이 조직

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지원이나 정보의 제공, 동조 및 

기타 협동적인 분위기를 위하여 서로 간에 의존하는 정도이다.11) 

② 비대칭성

갈등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상대방이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상치되어 서로

의 목적을 방해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집단 간의 지향성과 

지각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라 정의한다. 지각의 차이는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로서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야기되며 의견불

일치를 촉진시키고 공동의사결정이나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12) 또한 집단 간의 갈

등 혹은 분쟁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서로 상충되거나 양립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한다. 13)

10) James L. Gibson, John M. Ivancevich and James H. Donnelly, Jr., Organizations : Behavior, 

Structure, Process, 5th ed. Business Publications, 1985. 

11) Richard L. Daft, Organizational Behavior, Boston : Houghton Miffin Company, 1992.

12) 나태준∙박태희, 2004,『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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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출성

갈등은 집단이나 조직의 각 구성원들이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고자 함으로써 발

생한다. 이는 갈등이 표출된 분쟁이란 사실이다. 즉 갈등이란 그 문제 자체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표출되지 않은 불만은 갈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는 점이다. 갈등은 문제가 표출되어서 갈등 당사자 모두가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인

식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갈등은 다양한 목적들이 상충된다고 해서 언제나 표출되

는 것은 아니다.14) 

3) 갈등관리의 의의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는 갈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

로 갈등의 해소 혹은 정리를 목표로 그것의 순기능적 측면을 활성화한다는 공동목

표를 지니고 있는바, 이의 달성을 위한 주체의 내부 혹은 외부와 맺는 갈등을 기획

하거나 예측하여 관리함으로써 갈등을 해소, 방지,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갈등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 바탕을 둔 가치의 정립은 갈등관리를 위

한 필요조건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갈등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갈등이 좋거

나 나쁜 상태 또는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등의 양분론적인 흑백논리

로 다루어졌다.15)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현대에 있어서 갈등관리는 갈등을 제

거 또는 해결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직에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

단되는 갈등을 조장하거나, 필요한 갈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그리고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 등에 관련된 활동들의 일체를 말한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갈등은 제거시켜야 할 대상으로 이를 위해 정교한 관료제의 

구성, 합리적인 업무기술서의 작성, 특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선발, 모든 상

황에 대응하기 위한 완전한 규칙 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6) 행태

13) 강한구∙이수근∙김광식, 2000,『군과 지자체간 행정마찰 요인 전망 및 해소방안』서울, 한국구방연구원, 

p.63.

14) 김재형, 1997,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에 대한 경제적 접근”, 『KDI정책포럼』, p. 124.

15) 정훈, 2008, 조직 내 갈등관리에 대한 韓∙加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10.

16) Stephe p. Robbins, 1978,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are not Synonymous 

Term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21, No. 2,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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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관점은 복잡한 조직에서 조직의 목표수행을 위해서는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

은 당연하고, 목표수행과정에서 집단 간 갈등은 때로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

므로 모든 갈등을 유해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 갈등을 관리하는 것을 갈등

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다. 

그러나 상호주의적 관점에서는 행태주의 관점과 다르게 갈등에 대하여 갈등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능적인 대립을 조장하며, 해결방법은 물론 자극을 

포함한 갈등관리를 제시한다. 또한 갈등관리를 모든 관리자들의 주요 한 업무로 고

려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카오스(chaos)이론이나 복잡성(complexity) 과학은 과거의 2차원적인 과학을 

3차원적인 과학으로 현상을 보고 해석하자는 것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현상을 직선적인 인과관계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선형의 인과관계 결과물이라

고 보고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필

연적인 것이며, 그 갈등에 대한 대책은 단순한 인과관계 모형으로는 해결할 수 없

는 것이다. 즉 갈등은 나선형의 인과관계에 의거 형성된 것으로 그 해결의 기법이

나 전략도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갈등 관리의 접근방법

 갈등관리의 전략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지만, 여기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

련하여 크게 당사자에 의한 해결방법(private resolution mechanisms)과 제3자에 의

한 해결방법(third party resolution mechanisms)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당사자에 의한 해결

당사자에 의한 해결방식은 당사자 중 한쪽이 독자적 관리 전략과 상호 간에 협

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갈등해결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독자적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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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관리전략은 우월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갈등 당사자 한쪽이 주도적으

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 활동을 말한다. 독자적 관리 전략에는 위협, 처벌, 지

연, 회피 등이 있다.17)

① 위협 

위협은 긍정적 위협(positive threats)과 박탈적 위협(threats of deprivation)으로 

구분하였는데, 긍정적 위협은 새로운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태를 띠고, 박탈적 

위협은 이미 약속하였거나 제공한 보상이나 이익을 ‘보류’하는 형식을 띤다.

② 처벌

처벌은 위협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협과 처벌은 갈등 당사자들 사

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매우 크거나, 이들 사이에 심한 불화 등이 존재하여 상호 이

해나 대화의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일방적인 강제력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전략이다. 강압적인 방법은 대화가 제한될 경우에 사용하나 갈등을 파국

으로 이르게 하며,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권력의 남용에 빠지기 쉽다는 단

점이 있다.

③ 철회

철회(withdrawal)는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

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방법이다. 갈등상황에서 철회나 회피의 방법은 

어떤 이슈가 사소하거나 또는 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이슈가 존재하는 경우와, 갈등 

당사자들을 진정시키고 사고력을 부여하려고 할 경우 등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

다.18) 

17) 박호숙, 2000,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서울, 다산출판사, p. 61.

18) John R. Schermerhorn, James G. Hunt & Richard N. Osborn, 1985, Managing Organizational 
Behaviour, 2nd ed.,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p.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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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연

지연은 갈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척 하거나 인지하고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전략이다. 어떤 문제나 갈등이 처음 거론되었을 당시에는 매우 민감하

게 반응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둔감해지고 친숙하게 된다. 첨예하게 

대립된 정책갈등이 존재할 때는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시간

적 지연 전략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9)

        

2) 협력적 문제해결 전략

협력적 문제해결전략은 갈등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

안을 모색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다. 협력적 문제해결 전략에는 협상, 설

득, 보상, 상호호혜, 대면 등이 있다.20)

① 협상

일반적으로 협상이란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둘 이상의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전략적으로 만나 대립하는 견해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자기들의 욕구와 원망을 충족시키려는 의사결정 또는 문제

에 관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

다.21)

협상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며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으며,22)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킨다는 점과 해당 지역주민의 

주된 관심사항을 밝힐 수 있고 지역주민의 저항을 극복하거나 보상을 상정할 때 

도움이 된다는23) 장점 때문에 갈등의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 나태준∙박태희,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pp. 48-49.

20) 박호숙, 2000, 전게서, pp. 60-61.

21) 서휘석∙류지원, 2009,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보』13(2), p. 448.

22) 배준구, 1996, “지방자치 이후 정부간 분쟁조정의 평가와 과제”, 『사회과학연구』, 12, pp. 9-26.

23) 안성호, 1995,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선결과제”, 『지방자치』78, pp.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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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득

설득(persuasion)이란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의 입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24). 협상과는 달리 설득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경시키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설득의 방식은 합법적인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방

법들이 동원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즉 주민들에게 사업에 관한 정보를 초기

부터 사후까지 단계별로 공개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합법적이며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압력에 의해 설득하는 부정적인 방법이 있다.25)

➂ 보상

보상(rewards)이란 상대방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치의 제공을 약속하

거나 실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6). 따라서 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특정 행위주체는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

야 하고, 또 상호간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진다. 

갈등해결을 위한 경제적 보상방법은 ➀ 피해정도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직접 수

행하는 직접적인 보상금 지불방식, ➁ 혐오시설 입지의 경우 이후에 발생할 수 있

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행하는 사후적 성격의 조건부 보상, ➂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유재산 또는 자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대체보상, ➃ 혐오시설

을 설치할 때, 선호시설을 함께 입지시켜 혐오시설의 외부성을 감소시키는 보상, 

그리고 ⑤ 혐오시설의 인근 주민들에게 세금감면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 등

이 있다.

24) James E Anderson, 1979. Public Policy-Making,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137.

25) 나태준·박재희, 상게서, p. 32

26) K. J. Holsti, 1977, Interational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3rd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 Inc, pp.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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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상호호혜

상호호혜(exchange)란 상호간 편익의 교환을 의미한다. 상호호혜는 갈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모두가 가치 있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갈등해결

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상호호혜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우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명시적 호혜

(explicit favors)와, 먼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어떤 혜택을 제공한 다음에 자기의 

요구를 구하는 쌍방호혜(reciprocity)가 있다.

⑤ 대면

대면(confront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의 회합을 통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문

제를 분석하고 상호 간의 입장을 밝히며 오해를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

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대면은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고 서로 간

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게 한다. 대면방법에는 상호 인사 교류, 상위 목표 설정, 문제 해결 또는 대

면, 회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27)

3)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제3자에 의한 갈등 조정으로는 사법부에 의한 방법과 대체적 조정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사법부에 의한 방법

사법부에 의한 방법은 지방정부간 갈등이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든지, 또는 지방정부간 권한갈등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

27) Andrew P. Swilagyi, & Marc P. Wallace, 1980,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erformance, 2nd 

ed. Goodyear Publishing Company, Inc, pp.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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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28). 사법부에 의한 조정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 뿐 아니라, 궁극적

으로는 제로섬(zero-sum)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갈등조정 방법으로서는 바람

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2) 대체적 조정수단에 의한 방법

대체적 조정수단에 의한 방법 또는 중재에 의한 방법은 오늘날 지방정부간 갈등

의 내용이 복잡·다양하며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서 그 해결이 곤란한 바, 독립적이

고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역할에 의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29).

➀ 중재

중재(arbitration)는 중재자가 갈등의 종결을 위한 결정권과 책임을 갖고 갈등쟁점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를 통해 중재안을 만들고 갈등 당사자들로 하여금 수

용을 강제한다30). 특히 중재는 갈등 당사자들의 의사와 괴리된 중재자의 의지가  

결정에 개입될 여지가 많고, 중재결정이 당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갈등 중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31).

➁ 조정

일반적으로 조정이란 갈등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느 한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균

형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방법과, 그리고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이 개

입하여 양당사자가 협상과 문제해결의 시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안

을 작성하는 등 당사자가 쉽게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되 어떠한 

고유한 분쟁결정권을 갖지 않는 해결방법을 말한다32). 즉 제3자 조정은 갈등당사자

2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제 224권, 1996.

29) 성문정, 1999, “지방정부간 갈등조정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vol. 5, pp. 335-359.

30)  사득환, 1997,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재: 제3자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31(3), 

pp. 187-201.

31) 나태준·박재희, 상게서, 2004, p. 43.

32) 김형락, 2008, 공공갈등 조정과 해결 유형에 관한 연구: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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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개인, 조직,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제 3자 조정은 갈등당사자간의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

한 활동이므로 협상타협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3자 조정은 재판 등과 같은 사법적 해결기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면

서 사전적이고 신속, 공정한 갈등해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33). 한편 갈등의 조정은 상충되는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상생적으로 해결

하는 내용(결과)뿐만 아니라 공정한 조정의 프로세스(절차)마련이 필수적이다. 이

는 갈등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

다34). 조정절차는 연속적인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는 협상을 위한 틀

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종류의 갈

등관리 조정절차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33) 사득환, 상게서, pp.187-201.

34) 이강원, 2007, “성공적인 공공갈등 조정과 시민단체의 역할”,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pp.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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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동주택 내 갈등 유형과 갈등 관리

1. 공동주택 갈등의 유형

1) 공동주택관련 갈등의 일반원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다음

의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공동주택

의 공급을 급격히 증가시켜 왔고, 그에 따라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공

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첫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짐에 상응하여 민원의 건수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

히 조정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 

접수되는 민원 중 법령의 해석에 대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더

욱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이 행정법규적 성질이 강하므로 

그 집행이 느슨할 경우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구속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는 점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과도하게 법률로 규제하지 못하

는 한계성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법령이 이념이나 가치기준을 명확하

게 설정하지 못하고 절차적·기술적 분야에 치중되게 입법됨으로써 실생활에서 발

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을 적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의 일단이 있다(대

전지방법원, 2009. 10 30 참조).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국민들이 건전한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설사 보편타당한 상식과 일반적인 감정에 의한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경우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에 배치될 경우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 주체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수록 그만큼 입주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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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입주민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공동주택 갈등의 유형분석

분쟁당사자로서 관리주체나 입주민들 각각은 각자 나름대로의 집단특성과 문화

를 가지고 있다. 집단 간 특성의 차이는 사물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에 차이

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집단특성의 차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나 전략

에도 영향을 미쳐 분쟁당사자간의 서로 다른 규칙과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공동주택관련분쟁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 이의 조정사례를 평등주의적 

또는 계층주의적 시각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1) 국토해양부 민원에 따른 유형분석

2000년 4월 한달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접수된 민원, 즉 분쟁(갈등) 사

례는 총 102건이었다. 그 중 한사람이 2건 이상의 질문을 한 건이 19건 이며, 한사

람이 중복 질문한 사례도 2건이나 되었다. 따라서 총질의 건수는 125건인 바, 관리

주체 관련하여 50건,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52건, 부녀회 및 알뜰장터 관련 8건, 주

택관리사 관련 6건, 관리규약관련 4건, 주택관리업자 2건, 기타 2건이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민원은 동대표 선출과 구성문제 31건, 의결의 범위 및 효력 9건, 업

무의 정당성 5건, 기타5건, 관리업체 선정 2건이었다.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관리

비 징수 문제 26건, 관리범위 8건, 잡수익 처리 문제 5건, 업무인수인계 문제 4건, 

기타 4건, 계약업무관련 3건이었다. 부녀회 및 알뜰장터 관련 8건, 주택관리사 관련 

6건, 관리규약관련 4건 주택관리업자 2건, 기타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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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별
건수

건수 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및 
구성

31

52(41.6)
의결범위 및 효력 9

업무의 정당성 5

기타 5

관리업체 선정 2

관리주체

관리비 징수 26

50(40.0)

관리범위 8

잡수익 처리 5

업무 인수인계 4

기타 4

계약업무 3

부녀회, 기금
부녀회 2

8(6.4)
알뜰장터 6

주택관리사
자격시비 3

7(5.6)
의무배치 4

관리규약 관리규약 해석 4 4(3.2)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관련 2 2(1.6)

기타 기타 2 2(1.6)

계 125 125(100)

<표 2-8> 2000년 4월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련 분쟁유형 

자료: 국토해양부 공개자료, 2001

(2) 서울시 접수 민원에 따른 유형 분석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2000년도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유형(분쟁유형)을 조사

한 결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서부터 행위허가, 관리비,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체 

및 주택관리사보 관련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다. 이 중 동대표의 임기, 자격,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임원선출 등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은 100건으로 전체 민원 의 32.3%를 차지하였으며, 하자문제 등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이 그 다음으로 18.0%, 관리비와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사항, 관리규약에 관

한 사항이 각각, 14.5%, 1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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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별
건수

건수 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동대표 임기·자격·선출 6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임원선출 36

행위허가 관련
공동주택의 하자 13

행위허가 43

관리비등 관리비·특별수선충당금 45

관리규약 관리규약 및 관련법규 해석 등 36

주택관리 업체 및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업체 20

주택관리사(보) 9

기타

애완견 사육, 피아노 소음 22

45
부녀회 등 14

부대시설 등 7

기타(리모델링) 2

계 311 311(100)

<표 2-9> 2000년 서울시 공동주택관련 분쟁유형

자료: 장영희, 아파트관리평가모델 구축 방안(2001: 33)에서 재인용

(3) 여론조사에 따른 유형 분석(서울시)

입주민과 관리소장에 대한 여론조사(서울시, 2000. 6)에서도 관리비, 회계관리, 동

대표 관련 등 운영관리와 관련된 의견이 전체 68.2%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이 많이 개진되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동대표 관련 사항에서

는 ‘업체 선정시 대표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타 유

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차관리 체계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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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의내용 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자격기준 관련 내용
·동대표 아파트관리 관련 전문교육 필요

·임원의 자격기준 필요
·동대표 업무 한계설정 지침서 필요
·동대표 연령제한 요망(노령화 예방)
·실비 변상적 비용을 현실화 했으면

·동대표 비리근절책 강구
·업체선정 투명하게
·업무감사 철저 요망

36(23.8)

관리주체 및
 관리일반

·문제 발생시 정부에서 간섭하여 조율을 원함
·직원들의 전문성 요망
·관리방법 변경했으면 함
·관리업체 변경했으면 함

·입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필요
·경비초소의 효율적 운영

·불법주차 견인조치 등 주차관리의 체계화
·안전진단 정부가 주관

44(29.2)

위탁관리업체 및 
주택관리사(보)

·위탁수수료 비싸다
·위탁관리회사 직원들 친절요망

·관리소장 비리근절 대책 강구요망
5(3.3)

부녀회 및 
알뜰 장터

·동대표와 부녀회가 유대강화 필요
·부녀회가 활성화 되었으면
·부녀회 감사제도 마련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공개
·자체기금관리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요망

11(7.2)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규제 요망
·입주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내역 정확히

·관리비 부과 적절하게
·체납관리비 강제징수 근거마련 요망

·안전기진단비용 국가에서 지원
·승강기 운행층만 비용부담 요망

50(33.2)

기타
·공동생활 질서확립을 위한 법률제정

·입구 노점상 단속
5(3.3)

계 151(100)

<표 2-10> 아파트관리에 대한 입주민·관리사무소장 건의사항

자료: 서울시, 2000년 7월 여론조사(공동주택관리규약 관련)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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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과 갈등 관리

다수의 입주자들이 상당한 시설을 공유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 주거 

공동체로서의 아파트는, 이해당사자들의 상이한 목적추구나 인식차이로 인해 현안

이나 이슈에 대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협조나 협력보다는 갈등이나 분쟁을 야기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공동주택이 그들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제반 주택관

리활동이 집단적 형태를 띠고 있고, 따라서 집단적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공동주택은 입주자 개인 재산이면서 국민복지와 직결된 사회적 재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와 관리주체, 정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노력할 때만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고 또한 쾌적

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환경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하자에 관한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위탁관리업체와 입주

자 대표자간 분쟁,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

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할 제도나 기구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항에서는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

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

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

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러나 

11월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법 제52조에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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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 연구의 갈등 분석 유형

1. 공동주택 갈등 분석 유형

이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며 분석 결과를 사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

역시 공동주택 민원 분류에 따른 양식을 연구의 분석 유형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 민원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용

이하기 때문이다.

<표 2-11> 이 연구의 갈등 분석 유형

구분 유형 갈등사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구성, 임원선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 갈등

공동주택 하자
하자업체와의 갈등, 하자보수 

예치금문제

관리비 일반 관리비 적정성, 배분
관리비 과다문제, 관리사무소 인력문제 , 

청소업체선정문제 등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장기수선계획과 

업체선정

관리규약 관리규약의 타당성, 위반의 문제 등

주택관리업체
관리사무소 관리행위 

등
직원불친절, 업무량 등

층간소음 피아노 애완견 등 층간소음 갈등

주차문제 주차장 협소로 인한 갈등

공동시설 이용 공동시설 정의 세대 간 이용료 형평성

기타 부녀회, 부대시설 등 어린이집, 유아원 등 임대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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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에 따른 분쟁 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입주자 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한 후, 그 인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이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별 대표 가운데 회장과 1명 이상의 감사,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입주자 대

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아파트관리방법의 제안,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안의 주차장·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행위허

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사례를 보면, 한 단지에 두 입주자대표회

의가 법정다툼으로 인하여 단전·단수로 난방과 온수가 중단되고 비상대책위원회

까지 세 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공사업체 뇌물로 갈등을 빚

어 전·현직 회장 간 칼부림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도 발생하였다. 경찰청 조사 

결과 전국의 아파트단지 4곳 중 1곳에서 비리가 저질러져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35)

2) 공동주택 하자

 완공된 공동주택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

수 의무를 담보하기위해 일정금액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된다. 그 후 실제

로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증금을 청구하면 보증보험회사의 현장

실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보증금이 지급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하자보수업체 선정 절차 이후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갈등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의 A아파트는 14억 규모의 하자보

수와 관련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자를 공사업체로 

35) 경인일보, 2006.9.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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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요구, 개인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

례가 있다. 36) 또한 경기의 한 아파트에서는 8400여만원의 하자보수예치금이 3번에 

걸쳐 특정계좌로 이체되어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를 특정업체에 밀어주면

서 금품이 오갔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진정서가 제출된 사례,37) 전북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가 시공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하자보수 종료에 합의했다며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다.38)

3)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는 법에 정하는 관리를 의무로 정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

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

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이며, 이러한 단지는 법에 정하는 비목의 관리비를 분담하여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관리비는 크게 청소비와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 공용관리비와 

난방비 및 전기료 등의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성된다.

관리비와 관련해 2011년 발표된‘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자

료’에서는 서울시내 817개 단지 가운데 340개 단지에서 전기요금이 과다 부가되

어 입주민들이 160억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거둬진 전기요금은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격려금이나 회식비, 동 대표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39) 또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 A씨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

임한 후에도 관리직원들의 인사, 업무수행, 근로조건에 관여하며 일을 못한다는 이

유로 경비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40)

36) 아파트관리신문, 2015년 1월 19일자.

37) 뉴시스뉴스, 2015년 8월 30일자.

38) TV리포트 2011년 11월 21일자.

39) TV리포트 2011-11-21

40) 연합뉴스 2015년 8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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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노후로 생기는 난방, 승강기 등 

설비와 시설 수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매년 걷어 적립

해 두는 금액으로,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주택 소

유자가 집을 세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되, 세입자

가 이사를 갈 때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

터 돌려받아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장기수

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

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 세입자가 그 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해도 경매로 재산이 강제 매각되고 있는 채무자에

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41)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주택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

각지대에 놓여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소장이 이자전액을 

기타잡수입과 합산하여 장기수선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

는 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42)

5) 관리규약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

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바로 ‘공동주택 관리규

약’이다.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한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

41) 뉴스토마토 2015년 7월 16일자.

42) 파이낸셜뉴스 2013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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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 세입자가 전체의 38%에 해당함에도 불

구, 주택법 상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소유주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리비가 

올라도 관리비 책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촉구하고 있다.43) 관리

규약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관리소장이 임의로 그 내용을 개정안을 추진해 급여

를 인상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전체의 30% 주민이 찬성할 경우 경

기도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44)

6) 주택관리업체

주택관리업체란 주택관리를 전문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

표회의는 자치관리 기구를 두어 관리하지 않는 경우, 전문 관리업자인 주택관리업

자에게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관리업자 선정

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

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

정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잦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광

명시에서는 위탁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입찰과정에서 위탁업체들 간의 담합으로 특

정 위탁업체를 지지해주고, 입주민이 아닌 위탁관리업체 측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정싸움까지 몰고 간 일이 있었다.45) 이러한 어려움을 거쳐 새로운 위탁관

리 업체를 선정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기존의 위탁관리업

체가 새로 선정된 위탁관리업체에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관리사무소를 차

지하고 경비원과 미화원 등 29명의 임금을 1개월간 체불한 일이 생기기도 하였

다.46)

43) 기호일보 2015년 09월 01일자.

44) 불교공뉴스 2015년 6월 29일자.

45) 광명시민신문 2009년 06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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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화장실 물

소리, 바닥충격음소리, 전자제품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애완동물 소리 등을 총칭

한다.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

치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 간에 많은 문제와 민원 제기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는 바닥충격음을 경량

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누어 각각 58데시벨 이하, 50데시벨 이하로‘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2004년부터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 1만5천455

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6천370건으로 증가해 2년간 133% 급증했다. 최근 

경북의 A씨는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등 1시간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

로 입건됐다. 또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해 경비원을 통해 양해

를 전하다가 직접 방문해서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 전혀 대화가 통화지 않아 보

복용 스피커 상품이나 골프채로 천장을 두들기는 등의 보복성 행동을 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47)

8) 주차문제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

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당 주차대수

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광역시에 

속하는 대전시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85제곱미터 당 1

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70제곱미터 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세대당 자가용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난과 함께 공동주택 내 주차문제와 

46) 뉴시스뉴스 2015년 7월 9일자.

47) 매일신문 2015년 9월 3일자, 연합뉴스 2015년 8월 24일자, 위클리서울 2015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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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차요금과 관련해 서울시의 A아파

트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에게 세대 당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을 단지 내 주차장

에 주차할 경우 추가요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입주민 B씨는 자가용차량 외

에 영업용 1톤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주차요금 합계 백만원을 

미납했고, 대표회의에서 미납된 주체요금을 관리비로 부과해 B씨가 소송을 제

기한 일이 있었다.48) 또한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지자 장애인주

차구역에 주차를 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입주민 C씨가‘비어있는 공간에 

주차를 했을 뿐’이라며 언성을 높인 게시물을 부착해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

다.49)

9) 공동시설 이용

주민공동시설이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며 관리하는 시설을 말

한다. 예를 들면,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비영리를 목적의 거주자 교육장소),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

설이 있다. 이러한 공동시설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시설 이용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구의 한 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주민복지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주민선거에 의해 대표회장에 재선출되었지만,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강북구청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반려당해 소송까지 

간 일이 있었다.50) 51)또한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기존의 테니스장을 배드민턴

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 아파트 내 테니스 동호회

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48) 아파트관리신문 2015년 8월 21일자.

49) HOOC 2015월 8월 13일자.

50) 아파트관리신문 2014년 4월 14일자.

51) 아파트관리신문 2015년 8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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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로의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

된 사례도 있었다.

10) 기타

 공동주택 내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9개 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나

타나고 있다. 그 예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의 갈등이 있다. 인천시에 따

르면 부녀회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이 개정돼 잡수입의 관리

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로 이임되면서 부녀회에서 예산을 사용하려면 관리비 등

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정식으로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

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다보니 부녀

회 운영비가 깎이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갈

등이 생겨 200여개 정도 되던 부녀회가 대부분 해체하고 현재는 30%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다.52)

또 다른 갈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내 어린이집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있다. 

수원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권고사

항으로 정해진 임대료보다 240%나 많게 책정, 입주민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2회 받았으나 계

속해서 높은 임대료를 고수했을 뿐 아니라, 이를 문제 삼았던 노인회장과 통장을 

폭행해 수원남부경찰서에 입건되는 등 폭력사태로까지 확산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53)

52) 인천일보 2015년 6월 16일자.

53) 경기일보 2015년 6월 8일자.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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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실태

제1절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현황

1. 구별 현황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구별 분포

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대덕구는 총 51단지, 389동으로 전체의 1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총 34,74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동구는 총 61단지, 558개 동으로 전

체의 14% 이고, 42,062세대가 거주한다. 중구는 전체의 22%를 차지하는데, 총 70단

지, 880개 동이 있으며 42,102세대로 구성된다. 5개 구 중 유성구와 서구가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유성구는 117단지, 1,079동 그리고 80,183세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구는 126개 단지, 1,082개 동, 103,858개의 세

대로 구성되어 단지, 동, 세대 모두 가장 많다.

구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계

단지수 51 61 126 117 70 425

동수 389 558 1,082 1,079 880 3,988

세대수 34,744 42,062 103,858 80,183 42,102 302,949

비율 10% 14% 27% 27% 22% 100%

<표 3-1> 각 구별 동수 및 세대수

자료 : 2015년 8월 현재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 별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

구는 위탁관리가 53건으로 전체 61건 중 가장 많았으며, 중구 역시 위탁관리가 51

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자치관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

구는 위탁관리가 112건으로 전체 125건 중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성구 역시 전체 

117건 중 위탁관리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덕구는 전체 51건 중 40건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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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나머지 중 10건이 자치관리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가 대부분이며 그 중 위탁관리는 유성구에서, 자치관리는 중구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난다.

<표 3-2> 자치구별 관리방식

구 분
관리방식

계
위탁 자치 직영 총액관리 기타

계 370 46 3 2 2 423

동구 53 6 1 0 1 61

중구 51 18 0 0 0 69

서구 112 10 1 2 0 125

유성구 114 2 1 0 0 117

대덕구 40 10 0 0 1 51

자료 : 2015년 8월 현재

대전광역시 내 공동주택의 자치구 별 난방방식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으로 나누어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구는 개별난방이 57건으로 전체 

61건 중 대다수를 차지했고, 중구 역시 개별난방이 53건으로 전체 69건 중 가장 많

았다. 서구는 전체 125건 중 개별난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앙난방

과 지역난방이 각각 31건이다. 유성구 역시 개별난방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지역난방이 42건에 해당된다. 대덕구는 전체 51건 중 개별난방이 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각 구별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가장 많고, 그 다

음으로는 지역난방, 중앙난방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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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자치구별 난방방식

구 분
난방방식

계
중앙 지역 개별 지역+개별

계 60 77 285 1 423

동구 4 0 57 0 61

중구 16 0 53 0 69

서구 31 31 63 0 125

유성구 3 42 72 0 117

대덕구 6 4 40 1 51

자료 : 2015년 8월 현재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 별 내구연한과 동수, 세대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단지 수는 서구 126건, 유성구 117건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구연한은 대덕구가 19.4년으로 가장 오래 되었으며, 다음으로 중구와 서구가 18.1

년, 17.9년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수는 중구가 1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 동구 순으로 각각 9.2, 9.1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세대수는 

서구가 822.5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성구가 692.3세대, 동구가 687.7세대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 자치구별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평균

구 분 단지 수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계 425 15.5 9.4 715.5

동구 61 14.8 9.1 687.7

중구 70 18.1 12.6 612.8

서구 126 17.9 8.6 822.5

유성구 117 10.0 9.2 692.3

대덕구 51 19.4 7.6 676.4

자료 : 2015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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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규모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00세대 미만

의 규모가 169건으로 전체 40%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5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규모가 167건, 전체 39%에 해당된다.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은 57건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

만은 20건으로 전체의 5% 이다. 마지막으로 2000세대 이상의 규모는 총 12건으

로 전체의 3% 이다.

<표 3-5> 단지 규모

구분 500미만 500이상 1000이상 1500이상 2000이상 계

건수 169 167 57 20 12 425

비율 40% 39% 13% 5% 3% 100%

자료 : 2015년 8월 현재

3. 난방 방식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으로 나누어 살

펴보면 다음 <표3-3>과 같다. 전체 425건 중 개별난방은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7%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난방이 총 77건으로 18% 이며, 중앙난방

은 60건으로 전체의 14%에 해당된다.

<표 3-6> 난방방식

구분 개별 중앙 지역 기타 미응답 계

건수 285 60 77 1 2 425

비율 67% 14% 18% 0% 0% 100%

자료 : 2015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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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별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평균을 보면 다

음과 같다. 난방방식이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은 내구연한 평균이 21.4년으로 가장 

길다. 난방방식이 지역난방인 공동주택은 내구연한 평균이 11.5년으로 가장 짧았다. 

마지막으로 난방방식이 개별난방인 공동주택은 단지수가 285단지로 가장 많은 반

면, 동수와 세대수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전광역시에서 초창기 지어

진 아파트가 중앙난방식이었다면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지역난방식이 주를 이룬

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3-7> 난방방식 별 내구 연한, 동수, 세대수 평균

구 분 단지 수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난방방식

중앙 60 21.4 11.7 1156.7

지역 77 11.5 10.9 902.8

개별 285 15.3 7.2 568.9

지역+개별 1 3.6 12.0 2,312.0

주 : 서구 도마동 경남1단지, 중구 태평동 파라곤 단지는 관리방식과 난방방식이 구분되지 않음.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난방방식과 관리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앙난방, 지역난방인 경우 모두 위탁관리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별난방인 경

우에도 전체 285건 중 위탁관리방식이 244건으로 가장 많지만, 자치관리방식 역시 

36건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8> 난방방식과 관리방식

　구 분
관리방식

계
위탁 자치 직영 총액관리 기타

계 370 46 3 2 2 423

난방방식

중앙 51 7 1 0 1 60

지역 74 3 0 0 0 77

개별 244 36 2 2 1 285

지역+개별 1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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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방식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 자치관리, 직영관리로 나누어 살

펴보면 다음 <표 3-9>와 같다.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위탁방식이 총 425건 중 

370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자치관리가 전체의 11%로 46건이 있으며, 직영관

리는 전체의 3건으로 전체의 1%에 해당되어 가장 적었다.

<표 3-9> 관리방식

구분 위탁 자치 직영 기타 미응답 계

건수 370 46 3 4 2 425

비율 87% 11% 1% 1% 0% 100%

자료 : 2015년 8월 현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위탁, 자치, 직영, 총액관리로 나누어 각 관리

방식 별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0>와 같다.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인 공동주택이 370건으로 전체 425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

으로는 자치관리방식인 공동주택이 46건으로 많다. 내구연한은 자치관리방식인 공

동주택이 23년으로 가장 길고, 총액관리방식인 공동주택이 11.8년으로 가장 짧다. 

<표 3-10> 관리방식 별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평균

구 분 단지 수 내구연한 동수 세대수

계 425 15.5 9.4 715.5

관리방식

위탁 370 14.5 8.7 752.7

자치 46 23.0 7.8 458.8

직영 3 12.8 1.7 394.3

총액관리 2 11.8 1.0 231.0

기타 2 24.8 9.0 1,056.0

주 : 서구 도마동 경남1단지, 중구 태평동 파라곤단지는 관리방식과 난방방식이 구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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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연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사용연한을 기간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 연한

이 5년 이하인 공동주택은 전체 425건 중 66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동주택은 총 81건으로 전체의 19%였으며, 11년 이상 15년 

이하의 공동주택은 총 60건으로 전체의 14%이다. 다음으로 사용연한이 16년 이상 

20년 이하인 공동주택은 67건으로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이상 25년 

이하인 공동주택이 총 87건, 전체의 20%로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된다. 마지막으

로 31년 이상인 공동주택이 전체의 2%로 425건 중 9건에 해당된다.

<표 3-11> 사용연한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
년

16-20
년

21-25
년

26-30
년

31년 
이상

미응답 계

건수 66 81 60 67 87 51 9 1 425

비율 16% 19% 14% 16% 20% 13% 2% 0% 100%

자료 : 2015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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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주택 관련 민원 현황

1. 진정사항

 

대전광역시 구별 공동주택의 민원사례 중 진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5개 구 중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2013년 대비 2014년에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35건에서 53건으로 그 민원사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6건에서 37건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4개 구와 달리 대덕구는 12건에서 5건으로 민원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구별 합계를 살펴보면 동구, 유성구, 중구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대덕구가 가장 적다. 이는 새로 입주하기 시작한 아파트의 숫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표 3-12> 구별 공동주택 진정사항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2013년 45 42 26 35 12 160

2014년 49 45 37 53 5 189

계 94 87 63 88 17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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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구별 공동주택 진정사항

구분

2013 2014

계동
구

중
구

서
구

유
성
구

대
덕
구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
성
구

대
덕
구

계

입주자대표회
의 운영

17 11 10 10 2 50 6 8 8 11 1 34 84

공동주택 하자 - - - 2 1 3 2 1 - 4 - 7 10

관리비
(일반)

- 4 - 5 3 12 1 2 2 7 4 16 28

관리비 
(장기수선충당

금)
2 - 2 8 - 12 9 7 - 14 - 30 42

관리규약 - 1 3 2 1 7 - 1 5 4 - 10 17

주택관리업체 19 8 1 4 - 32 19 10 - 7 - 36 68

층간소음 - - - 2 - 2 - - - 2 - 2 4

주차문제 - - - - - - - - - - - - -

공동시설 이용 3 15 - 2 - 20 3 15 7 4 - 29 49

기타 4 3 10 - 5 22 9 1 15 - - 25 47

계 45 42 26 35 12 160 49 45 37 53 5 189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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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진정사항 별 최고 빈도 유형

구분
최고 빈도 유형

계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구성 및 운영 동 대표 자격
동 대표, 임원 
선출 및 해임

동 대표 해임 
적정성, 수당

4

공동주택 
하자

하자소송
하자보수 
신청

사업주체 
부도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

3

관리비
(일반)

예비비 사용
관리주체의 
관리비 회계 

관리

관리비 집행 
관련 계약 
적정성

3

관리비 
(장기수선충

당금)

장기수선충당
금 사용 
적합여부

장기수선충당
금 해당여부

2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관리규약 
제정

관리규약 
개정사항 
적합여부

입주자대표회
의 수당

4

주택관리업체
관리업체 
선정

관리사무소 
관리비 
집행실태

보수지연 3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

1

주차문제 -

공동시설 
이용

주민운동시설 
운영

행위허가/신고
주민운동시설 
및 재활용품 

시설
3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운영

선거관리 
위원회

공동주택 
준공 후 
주변소음 
민원

3

2. 질의사항

 대전광역시 구별 공동주택의 민원사례 중 질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질의사항도 진정사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2013년 대비 2014년에 그 사례가 증

가했다. 전체 구 중 질의사항 관련 민원이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유성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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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22건에서 2014년 349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구의 경우 15건에

서 46건으로 그 증가폭이 가장 크다. 2013년과 2014년의 구별 합계를 보면 유성구, 

중구, 동구 순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덕구가 총 7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구별 공동주택 질의사항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2013년 38 73 15 322 2 450

2014년 35 85 46 349 5 520

계 73 158 61 671 7 970

<표 3-16> 구별 공동주택 질의사항

구분

2013 2014

계동
구

중
구

서
구

유
성
구

대
덕
구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
성
구

대
덕
구

계

입주자대
표회의 
운영

12 10 8 101 - 131 11 10 20 97 2 140 271

공동주택 
하자

- - - 23 - 23 2 2 - 18 - 22 45

관리비
(일반)

4 7 - 34 1 46 6 9 - 32 2 49 95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5 4 - 88 - 97 6 6 1 104 - 117 214

관리규약 3 7 - 26 - 36 1 3 2 18 - 24 60

주택
관리업체

4 15 - 24 - 43 2 17 1 11 1 32 75

층간소음 - - - 6 - 6 - - - 47 - 47 53

주차문제 - 2 - - - 2 - 1 2 - - 3 5

공동시설 
이용

1 19 1 20 - 41 3 31 - 22 - 56 97

기타 9 9 6 - 1 25 4 6 20 - - 30 55

계 38 73 15 322 2 450 35 85 46 349 5 520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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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질의사항 별 최고 빈도 유형

구분
최고 빈도 유형

계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구성 및 운영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
동 대표, 임원 
선출 및 해임

동 대표 해임 
적정성

4

공동주택 하자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신청

사업주체 
부도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

3

관리비
(일반)

관리비 등 
회계감사

관리주체의 
관리비 회계 

관리

관리비 집행 
관련 계약 
적정성

3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
금 사용 
적합여부

장기수선충당
금 해당여부

2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관리규약 
개정

관리규약 
개정사항 
적합여부

입주자대표회
의 수당

4

주택관리업체
공동주택 
관리 실태

관리사무소 
관리비 

집행실태
2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

1

주차문제
주차위반차량 

부과금
1

공동시설 이용 행위허가/신고
주민운동시설 
및 재활용품 

시설
2

기타
선거관리위원
회 업무 및 

운영

선거관리 
위원회

공동주택 
준공 후 
주변소음 
민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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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동수 세대수 난방방식 관리방식 내구연한

구 동 아파트명

대덕구 8 548 중앙 위탁 16.2

대덕구 2 201 개별 위탁 7.8

대덕구 7 750 개별 자치 26.2

동구 14 560 개별 자치 29.8

동구 54 1152 개별 자치 30.3

동구 13 425 개별 자치 36.3

서구 9 754 개별 위탁 25.9

서구 17 1253 지역 위탁 5.0

서구 5 560 지역 자치 23.3

서구 15 1260 중앙 자치 23.8

서구 10 598 지역 위탁 20.8

유성구 13 684 지역 위탁 9.4

유성구 10 834 개별 위탁 10.8

유성구 34 3144 지역 위탁 22.8

유성구 51 3958 중앙 위탁 21.5

중구 6 476 개별 위탁 27.9

중구 24 2526 중앙 위탁 28.7

중구 35 2892 중앙 위탁 14.8

중구 11 870 중앙 자치 28.8

중구 12 964 개별 위탁 17.9

제4장 공동주택 갈등에 대한 인식

제1절 조사 개요

1. 아파트 단지 조사표본 선정

1) 대상 아파트 개요

<표 4-1> 조사 대상 아파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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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구별 동수 및 세대수

조사표본 대상 아파트의 각 구별 동수 및 세대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

지 수는 각 구별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동수 및 세대수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동수는 유성구가 108동으로 가장 많고, 대덕구가 17동으로 가장 적다. 세대수 

역시 유성구가 8,620세대로 가장 많으며, 대덕구가 1,499세대로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조사 대상 아파트 각 구별 동수 및 세대수

구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계

단지수 3 3 5 4 5 20

동수 17 81 56 108 88 350

세대수 1,499 2,137 4,425 8,620 7,728 24,409

동수 비율 5% 23% 16% 31% 25% 100%

3) 난방방식

 조사표본 대상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크게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지역난방 3가지

로 나뉜다. 그 중 개별난방이 9건, 전체의 45%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난방과 지역

난방이 각각 6건과 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3> 조사 대상 아파트 난방방식

구분 개별 중앙 지역 계

건수 9 6 5 20

비율 45% 30% 25% 100%

4) 관리방식

조사표본 대상 아파트의 관리방식은 크게 위탁관리방식과 자치관리방식 두 가지

로 나타난다. 그 중 위탁관리가 13건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관

리방식 역시 7건 즉, 전체의 3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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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년 이하 6-10년 11-20년 21-26년 26-30년 31년 이상 계

건수 1 2 4 6 5 2 20

비율 5% 10% 20% 30% 25% 10% 100%

<표 4-4> 조사 대상 아파트 관리방식

구분 위탁 자치 계

건수 13 7 20

비율 65% 35% 100%

5) 사용연한

조사표본 대상 아파트의 사용연한은 대체로 20년 초과 30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

의 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1년 초과 26년 이하인 아파트가 전

체의 6건인 30%를 차지하고, 5년 이하의 아파트가 1건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한다. 

<표 4-5> 조사 대상 아파트 사용연한

6) 세대수별

 조사표본 대상 아파트의 세대 수는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500세대 이상 

750세대 미만, 75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아파트가 각각 5건씩 전체의 2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000세대 이상인 아파트, 500세대 미만인 아파

트,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인 아파트 순서로 비중이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조사 대상 아파트 세대 수

구분 500미만 500이상 75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계

건수 3 5 5 3 4 20

비율 15% 25% 25% 15%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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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파트 만족도 인식 실태

1. 응답자 유형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응답자는 모두 300명으

로 그 중 주민은 124명, 관리사무소 직원은 90명, 입주자대표는 86명이다. 대략적으

로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대표가 4:3:3의 비율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표 4-7> 설문조사 대상 응답자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주민 124 41.3

입주자대표 86 28.7

관리사무소 직원 90 30.0

합 계 300 100.0

<그림 4-1>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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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시 아파트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자치관리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으로 나뉜다. 그 중 위탁관리방식이 194건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자치관리방식 역시 106건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설문조사 대상 아파트 관리방식

구분 빈도 비율
자치관리 106 35.3

위탁관리 194 64.7

합 계 300 100.0

<그림 4-2> 설문조사 아파트 관리방식

한편, 응답자들의 아파트 난방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총 3가지 답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별난방이 135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중앙난방, 지역난방의 순으로 각각 

90건, 75건의 답변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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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설문조사 아파트 난방방식

구분 빈도 비율
개별난방 135 45.0
중앙난방 90 30.0
지역난방 75 25.0

합 계 300 100.0

<그림 4-3> 설문조사 아파트 난방방식

해당 아파트의 내구연한에 관련한 설문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15년 이상 30년 미만의 내구연한을 가진 아파트가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6년 이상 30년 미만인 노후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

의 30%로 가장 높았다. 반면, 5년 이내의 신설 아파트가 총 16건으로 전체의 5.3%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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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설문조사 아파트 내구연한

구분 빈도 비율
5년 이내 16 5.3

6년 이상 10년 미만 30 10.0
11년 이상 15년 미만 15 5.0
15년 이상 20년 미만 48 16.0
21년 이상 25년 미만 71 23.7
26년 이상 30년 미만 90 30.0

31년 이상 30 10.0

합 계 300 100.0

<그림 4-4> 설문조사 아파트 내구연한

이어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아파트 단지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체 300명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규모를 가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전체의 20%로 총 60명이 있었고,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아파

트의 거주하는 응답자는 1명으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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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설문조사 아파트단지 규모

구분 빈도 비율
500세대 미만 47 15.7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47 49.0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45 15.0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 0.3

2000세대 이상 60 20.0
합 계 300 100.0

<그림 4-5> 설문조사 아파트단지 규모

이어서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리소장의 영향력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

의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통이다’의 응답이 전체 300건 중 1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큰 편이다’의 응답이 89건으로 이 두 응답이 전체의 84.7%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적은편이다’, ‘거의 없다’의 응답

은 전체의 10%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의사결정시 관리소장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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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크다 16 5.3
큰 편이다 89 29.7
보통이다 165 55.0
적은편이다 27 9.0
거의 없다 3 1.0
합 계 300 100.0

<그림 4-6>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다음으로 관리소장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을 응답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단순비교와 같이 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유

형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이 과반 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없다’의 응답

이 1% 내외로 가장 적다. 반면 주민과 입주자 대표에 비해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

사결정시 관리소장의 영향력이 적은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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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응답자 유형별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구분
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N(%) N(%) N(%)

매우 크다 6(4.8) 5(5.8) 5(5.6)
큰 편이다 39(31.5) 27(31.4) 23(25.6)
보통이다 67(54.0) 47(54.7) 51(56.7)
적은편이다 10(8.1) 7(8.1) 10(11.1)
거의 없다 2(1.6) 0(0.0) 1(1.1)
합 계 124(100.0) 86(100.0) 90(100.0)

<그림 4-7> 응답자 유형별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비율: %

아파트 관리방식에 따라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

면 다음 표와 같다. 자치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

탁관리 방식에서 ‘매우 크다’,‘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36.8%인 반면, 자치관리방식에서 ‘매우 크다’, ‘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의 비율은 전체의 32.1%로 대체적으로 위탁관리방식에서 관리소장의 영향력이 크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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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아파트 관리방식별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구분
자치관리 위탁관리
N(%) N(%)

매우 크다 4(3.8) 12(6.2)
큰 편이다 30(28.3) 59(30.4)
보통이다 60(56.6) 105(54.1)

적은편이다 11(10.4) 16(8.2)
거의 없다 1(0.9) 2(1.0)
합 계 106(100.0) 194(100.0)

<그림 4-8> 아파트 관리방식별 의사결정 시 관리소장의 영향력

다음으로,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에 응답자들은 표와 같이 응답하였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공사계약이 이

루어진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72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실질적 주체가 된다는 응답이 32.8%에 해당되었으며, 위탁

관리회사와 주민을 포함한 기타가 주체가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2%로 거의 없었

다.



- 70 -

<표 4-15>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구분 빈도 비율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172 57.3

입주자대표 회장 98 32.7
관리소장 24 8.0

위탁관리회사 3 1.0
기타(주민) 3 1.0

합 계 300 100.0

<그림 4-9>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는 의견이 65% 내외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주민들은 입주자대표 회장의 결정이 실질적 주체가 된다는 응답이 전

체의 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는 응답이 44.4%로 많았다. 또한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은 10% 내외로 관리소장

이 주체가 된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입주자 대표는 관리소장이 주체가 된다는 응답

이 3.5%만 나타났다. 세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위탁관리회사나 주민을 포함한 기타 

주체가 실질적 주체가 된다는 응답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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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응답자 유형별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구분
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N(%) N(%) N(%)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55(44.4) 59(68.6) 58(64.4)
입주자대표 회장 57(46.0) 23(26.7) 18(20.0)

관리소장 12(9.7) 3(3.5) 9(10.0)
위탁관리회사 0(0.0) 1(1.2) 2(2.2)
기타(주민) 0(0.0) 0(0.0) 3(3.3)

합 계 124(100.0) 86(100.0) 90(100.0)

<그림 4-10> 응답자 유형별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단위 : %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방식에 따라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자치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 모두 입주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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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자치관리가 64.2%로 위탁관리

의 53.6%보다 더 많았다. 반면 위탁관리방식에서는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체가 된다

는 응답이 자치관리방식에서보다 5.3%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아파트 관리방식별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구분
자치관리 위탁관리
N(%) N(%)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68(64.2) 104(53.6)
입주자대표 회장 31(29.2) 67(34.5)

관리소장 7(6.6) 17(8.8)
위탁관리회사 0(0.0) 3(1.5)
기타(주민) 0(0.0) 3(1.5)

합 계 106(100.0) 194(100.0)

<그림 4-11> 아파트 관리방식별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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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만족도 실태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실태에 대해 각 항목 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총 11개 항목에 대한 응답 중 단기유지관리에 관한 만족도가 평균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단지 내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3.39로 

높았다. 반면 주민 참여 관리, 단지 홈페이지 운영, 주민 자율활동 및 화합행사 관

리 등 주로 주민 간 소통에 관련한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3.0 내외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4-18> 설문조사 대상 아파트 관리실태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1)
(SD)

N(%) N(%) N(%) N(%) N(%) N(%)

단기유지관리
18
(6.0)

113
(37.7)

145
(48.3)

24
(8.0)

0
(0.0)

300
(100.0)

3.42
(0.72)

단지 내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

10
(3.3)

123
(41.0)

141
(47)

26
(8.7)

0
(0.0)

300
(100.0)

3.39
(0.69)

중장기유지관리
12
(4.0)

97
(32.3)

154
(51.3)

36
(12.0)

1
(0.3)

300
(100.0)

3.28
(0.74)

경비 및 주차관리
12
(4.0)

100
(33.3)

148
(49.3)

40
(13.3)

0
(0.0)

300
(100.0)

3.28
(0.74)

아파트관리비의 
적정성

6
(2.0)

94
(31.3)

142
(47.3)

55
(18.3)

2
(0.7)

300
(100.0)

3.16
(0.77)

주민조직 선임절차 
및 책임규정

10
(3.3)

86
(28.7)

147
(49.0)

54
(18.0)

3
(1.0)

300
(100.0)

3.15
(0.79)

에너지절약에 대한 
단지 관리 활동

9
(3.0)

78
(26.0)

158
(52.7)

53
(17.7)

2
(0.7)

300
(100.0)

3.13
(0.75)

공동생활 기초예절
6

(2.0)
76

(25.3)
161
(53.7)

56
(18.7)

1
(0.3)

300
(100.0)

3.10
(0.72)

주민 참여 관리
9

(3.0)
59

(19.7)
167
(55.7)

62
(20.7)

3
(1.0)

300
(100.0)

3.03
(0.75)

단지 홈페이지 
운영2)

6
(2.1)

50
(17.9)

170
(60.7)

48
(17.1)

6
(2.1)

300
(100.0)

3.01
(0.72)

주민자율활동 및 
화합행사 관리

8
(2.7)

46
(15.3)

174
(58.0)

69
(23.0)

3
(1.0)

300
(100.0)

2.96
(0.73)

주 : 1)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불만족×1을 해서 더한 값의 평균

     2) 운영하지 않음(2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결측값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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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설문조사 대상 아파트 관리실태

해당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민의 경우 만족도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준 

반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경우 높은 점수를 매긴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의 경우 단

기 유지관리에 관해 3.30 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어서 경비 및 주차관

리, 중장기 유지관리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아파트 관리비의 적절성

과 주민 자율 활동 및 화합행사 관리에 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입주자 대표의 경우 단지 내 공간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에 3.38로 가장 높은 만

족도를 보였고, 비슷한 수준으로 단기유지관리에 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는 2.11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3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유지관리 및 아파트관리비의 적절성에 대해 3.60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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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아파트관리비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

였던 주민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주민자율활동 및 화합행사 관리, 주민 참여 관리 등 주민 간 소통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4-19> 응답자 유형별 아파트 관리실태 만족도 평균1) 및 교차분석

구분
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F값2)

M(SD) M(SD) M(SD)

단기유지관리 3.30(0.69) 3.37(0.74) 3.62(0.73) 16.703**

중장기유지관리 3.11(0.70) 3.28(0.73) 3.50(0.74) 22.437**

아파트관리비의 적정성 2.78(0.73) 3.27(0.68) 3.59(0.65) 67.654**

공동생활 기초예절 2.98(0.69) 3.10(0.72) 3.26(0.76) 13.893*

단지내 공간의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

3.27(0.71) 3.38(0.60) 3.57(0.72) 18.458**

경비 및 주차관리 3.19(0.75) 3.26(0.64) 3.42(0.81) 14.988*

단지 홈페이지 운영3) 2.89(0.63) 2.91(0.64) 3.28(0.86) 25.025**

주민자율활동 및 화합행사 관리 2.88(0.69) 2.92(0.62) 3.10(0.85) 12.063

주민 참여 관리 2.96(0.73) 2.98(0.74) 3.18(0.79) 9.219

에너지절약에
대한 단지 관리 활동

2.98(0.71) 3.19(0.76) 3.28(0.78) 18.552**

주민조직 선임절차 및 책임규정 2.90(0.72) 3.20(0.72) 3.47(0.82) 35.718**

주 : 1)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불만족×1을 해서 더한 값의 평균

     2)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3) 운영하지 않음(2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결측값 처리함

다음으로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만족도를 아파트 관리방식에 따라 나누어 살

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자치관리방식 보다는 위탁관리방식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치관리방식 역시 위에서 단순 비교했

던 결과와 같이 단기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

지 내 공간의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3.24로 높았다. 반면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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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 주민 자율활동 및 화합행사 관리, 주민 참여 관리 등의 항목에서는 

3 이하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위탁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 역시 단기유

지관리, 단지 내 공간의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주민 자율활동 및 화합행사 관리에 관한 만족도가 3.10으로 가장 낮았다.

<표 4-20> 아파트 관리방식별 아파트 관리실태 만족도 평균1) 및 교차분석

구분
자치관리 위탁관리

F값2)
M(SD) M(SD)

단기유지관리 3.25(0.69) 3.51(0.73) 9.373*
중장기유지관리 3.14(0.72) 3.35(0.73) 6.330

아파트관리비의 적정성 3.11(0.72) 3.19(0.79) 3.283
공동생활 기초예절 2.95(0.76) 3.18(0.69) 14.763**

단지내 공간의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 3.24(0.74) 3.47(0.65) 11.583**
경비 및 주차관리 3.14(0.71) 3.36(0.75) 5.726

단지 홈페이지 운영3) 2.79(0.63) 3.11(0.74) 17.738**
주민자율활동 및 화합행사 관리 2.84(0.66) 3.02(0.75) 4.865

주민 참여 관리 2.91(0.74) 3.10(0.75) 5.346
에너지절약에 대한 단지 관리 활동 3.08(0.71) 3.16(0.78) 2.184
주민조직 선임절차 및 책임규정 3.07(0.73) 3.20(0.81) 3.674

주 : 1)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불만족×1을 해서 더한 값의 평균

     2)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3) 운영하지 않음(2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결측값 처리함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응답을 얻어 정

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사 및 반상회 개최 등을 통해 정기적인 주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복지시

설, CCTV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야한다는 응답이 13건 있었다. 

또한,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하게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11건, 재개발과 관

련한 응답이 9건 있었다. 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관리업체 관련, 장기수

선계획 관련, 층간소음 관련 등 공동주택 생활과 관련한 실질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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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공동주택 주민 건의사항

유형 내용 건수

주민 간의 소통 행사, 반상회 개최, 반장 선출, 갈등중재위원회 설치 14

편의시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CCTV, 야간순찰, 환경정리 13

관리비 감독 강화 및 절감, 시 차원에서 관리비 지원 11

재개발 추진, 추진과정 공개, 대출관련 9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주민 및 관리업체와의 소통, 대표 

연임
5

관리업체 직원 교육 실시, 장기근속 유도 5

장기수선계획 시 차원에서 지원, 즉각 수선이 필요한 부분 제외 5

층간소음 세대 홍보, 기구 운영 4

주민 간 분쟁해결관련 분쟁 사례집 비치, 분쟁 시 정확한 법적근거 제시 2

시 정책 규제 완화, 적극적인 정책 실시 2

주차공간 주차공간 확대 1

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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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파트 분쟁(갈등) 인식 실태

설문조사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갈등상태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갈등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주차

문제가 2.8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층간소음 역시 2.77로 비슷한 수준의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순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갈등이었다.

<표 4-22> 아파트 갈등 분쟁상태

구분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적음
거의
없음

합계 평균1)
(SD)

N(%) N(%) N(%) N(%) N(%) N(%)

주차문제
7

(2.3)
62

(20.7)
113
(37.7)

99
(33.0)

19
(6.3)

300
(100.0)

2.80
(0.92)

층간소음
2

(0.7)
59

(19.7)
129
(43.0)

89
(29.7)

21
(7.0)

300
(100.0)

2.77
(0.87)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0
(0.0)

23
(7.7)

106
(35.3)

129
(43.0)

42
(14.0)

300
(100.0)

2.37
(0.8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0

(0.0)
21
(7.0)

117
(39.0)

110
(36.7)

52
(17.3)

300
(100.0)

2.36
(0.85)

관리규약
0

(0.0)
14
(4.7)

133
(44.3)

98
(32.7)

55
(18.3)

300
(100.0)

2.35
(0.83)

관리비(일반)
0

(0.0)
19
(6.3)

113
(37.7)

120
(40.0)

48
(16.0)

300
(100.0)

2.34
(0.82)

주택관리업체
0

(0.0)
16
(5.3)

121
(40.3)

107
(35.7)

56
(18.7)

300
(100.0)

2.32
(0.84)

공동시설이용
1

(0.3)
16
(5.3)

109
(36.3)

111
(37.0)

63
(21.0)

300
(100.0)

2.27
(0.86)

공동주택 하자
0

(0.0)
12
(4.0)

106
(35.3)

116
(38.7)

66
(22.0)

300
(100.0)

2.21
(0.83)

주 : 1) 매우많음×5, 많음×4, 보통×3, 적음×2, 거의없음×1을 해서 더한 값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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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아파트 갈등 분쟁상태

갈등상태에 대한 응답을 응답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단순히 비교하며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직원 모

두 주차문제와 층간소음에 관련한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장 적은 응답을 보인 갈등 상태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갈등이었다. 

<표 4-23> 응답자 유형별 아파트 갈등 분쟁상태의 평균1) 및 교차분석

구분
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직원

F값2)
M(SD) M(SD) M(SD)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2.48(0.74) 2.29(0.88) 2.26(0.94) 13.939*
공동주택 하자 2.34(0.80) 2.17(0.81) 2.08(0.88) 8.167
관리비(일반) 2.47(0.80) 2.28(0.82) 2.23(0.84) 5.768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2.48(0.79) 2.24(0.85) 2.32(0.80) 13.941*
관리규약 2.41(0.74) 2.33(0.90) 2.30(0.88) 8.517

주택관리업체 2.38(0.74) 2.37(0.85) 2.20(0.94) 15.208*
층간소음 2.68(0.91) 2.87(0.89) 2.81(0.78) 10.589
주차문제 2.73(0.88) 2.71(0.89) 2.97(0.99) 8.321

공동시설이용 2.41(0.78) 2.20(0.88) 2.14(0.94) 19.582**

주 : 1) 매우많음×5, 많음×4, 보통×3, 적음×2, 거의없음×1을 해서 더한 값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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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이어서 응답을 아파트 관리방식별로 자치관리방식, 위탁관리방식에 따라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방식보다 자치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

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방식에서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문제와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치관리방식

에서는 공동시설 이용과 관련된 갈등유형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위탁관리방식

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갈등유형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4> 아파트 관리방식별 아파트 갈등 분쟁상태의 평균1) 및 교차분석

구분
자치관리 위탁관리

F값2)
M(SD) M(SD)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2.60(0.78) 2.22(0.86) 14.672**

공동주택 하자 2.45(0.83) 2.08(0.80) 15.586**

관리비(일반) 2.48(0.82) 2.27(0.81) 4.769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2.47(0.78) 2.31(0.83) 4.519

관리규약 2.48(0.78) 2.28(0.85) 6.557

주택관리업체 2.44(0.83) 2.26(0.84) 5.880

층간소음 2.77(0.87) 2.77(0.87) 1.742

주차문제 2.81(0.94) 2.79(0.91) 3.203

공동시설이용 2.31(0.84) 2.25(0.88) 3.960

주 : 1) 매우많음×5, 많음×4, 보통×3, 적음×2, 거의없음×1을 해서 더한 값의 평균

     2)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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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동주택 갈등 관리방안

 

제1절 갈등(분쟁)해소를 위한 시책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하여, 9가지 유형의 

시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효과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

답 중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 교육에 대한 시책이 3.18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이웃 많이 알기 운동, 아파트 주민 조직 활성화 제고 등 주민 

간 소통에 관련된 시책에 대한 효과가 각각 3.03과 2.91로 높았다. 반면 공동이용시

설 부담금 세대별 부담원칙 병행에 대한 효과는 2.76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 효과

구분
매우
효과 효과 보통 효과적

음
거의
없음 합계 평균1)

(SD)
N(%) N(%) N(%) N(%) N(%) N(%)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 교육

12
(4.0)

99
(33)

135
(45.0)

40
(13.3)

14
(4.7)

300
(100.0)

3.18
(0.88)

이웃 많이 알기운동 
전개

11
(3.7)

87
(29.0)

122
(40.7)

61
(20.3)

19
(6.3)

300
(100.0)

3.03
(0.95)

아파트주민조직 
활성화 지원

12
(4.0)

65
(21.7)

134
(44.7)

63
(21.0)

26
(8.7)

300
(100.0)

2.91
(0.96)

공동체의식 제고 
공모사업 시행, 지원

12
(4.0)

64
(21.3)

136
(45.3)

58
(19.3)

30
(10.0)

300
(100.0)

2.90
(0.98)

민관합동 감사반 
운영

8
(2.7)

64
(21.3)

142
(47.3)

59
(19.7)

27
(9.0)

300
(100.0)

2.89
(0.93)

주요 관리 사안에 
대한 주민총회∙투표 

확대

10
(3.3)

58
(19.3)

139
(46.3)

72
(24.0)

21
(7.0)

300
(100.0)

2.88
(0.91)

제반 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지원

9
(3.0)

62
(20.7)

136
(45.3)

67
(22.3)

26
(8.7)

300
(100.0)

2.87
(0.94)

주변학교, 교회 등 
주차장 공동 이용

8
(2.7)

69
(23.0)

115
(38.3)

70
(23.3)

38
(12.7)

300
(100.0)

2.80
(1.02)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세대별 부담원칙 

병행

8
(2.7)

54
(18.0)

125
(41.7)

83
(27.7)

30
(10.0)

300
(100.0)

2.76
(0.95)

주 : 1) 매우효과×5, 효과×4, 보통×3, 효과적음×2, 거의없음×1을 해서 더한 값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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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 효과

이어서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 효과에 대한 응답을 응답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의 경우 아파트주민조직 활성화 지원이 3.00으로 가장 효과

적이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웃 많이 알기 운동 전개, 공동주택 관

리업무 관계자 교육이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반면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세대별 이용자 부담원칙 병행에 대해서는 2.65로 가장 낮은 효과를 보였다는 응답

이 있었다. 입주자대표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 교육이 3.26으로 가장 효

과적이었으며, 주민과 마찬가지로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세대별 이용자 부담원칙 병

행은 2.80으로 가장 낮았다. 관리사무소직원 역시 입주자대표와 마찬가지로 공동주

택 관리업무 관계자 교육이 3.47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 주민조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2.79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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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응답자 유형별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 효과의 평균1) 및 교차분석

구분
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직원

F값2)
M(SD) M(SD) M(SD)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지원

2.81(0.95) 2.81(0.89) 3.01(0.97) 5.967

민관합동 감사반 운영 2.78(0.92) 2.91(0.93) 3.02(0.94) 5.816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 교육

2.93(0.91) 3.26(0.81) 3.47(0.81) 30.968**

이웃많이 알기운동 전개 2.93(1.03) 3.07(0.88) 3.14(0.88) 21.669**

공동체의식 제고 
공모사업 시행, 지원

2.90(1.02) 2.83(0.88) 2.98(1.02) 10.921

주변학교, 교회등 
주차장 공동 이용

2.70(1.02) 2.9.0(0.98) 2.83(1.05) 7.003

아파트주민조직 
활성화 지원

3.00(0.94) 2.92(0.95) 2.79(1.01) 6.299

주요 관리 사안에 대한 
주민총회∙주민투표 확대

2.86(0.89) 2.90(0.88) 2.89(0.99) 6.128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세대별∙이용자 부담원칙 

병행
2.65(0.87) 2.80(0.93) 2.86(1.07) 13.765

주 : 1) 매우효과×5, 효과×4, 보통×3, 효과적음×2, 거의없음×1을 해서 더한 값의 평균

     2)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의 효과에 대한 응답을 아파트 관리방식에 따

라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 모두 공동주택 관

리업무 관계자 교육에 대해 각각 3.17과 3.19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응답이 

있었다. 자치관리방식에서는 공동체의식 제고 공모사업 시행, 지원이 2.84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인 반면, 위탁관리방식에서는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세대별 

이용자 부담원칙 병행에 대해 2.7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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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아파트 관리방식별 아파트 갈등관련 시책 효과의 평균1) 및 교차분석

구분
자치관리 위탁관리

F값2)
M(SD) M(SD)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지원 2.95(0.89) 2.82(0.97) 6.515
민관합동 감사반 운영 2.99(0.92) 2.84(0.93) 3.367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 교육 3.17(0.94) 3.19(0.85) 3.468
이웃많이 알기운동 전개 3.05(0.99) 3.03(0.92) 3.335

공동체의식 제고 공모사업 시행, 지원 2.84(1.04) 2.93(0.94) 5.801
주변학교, 교회등 주차장 공동 이용 2.92(1.03) 2.73(1.01) 12.046

아파트주민조직 활성화 지원 2.99(1.01) 2.87(0.94) 4.071
주요 관리 사안에 대한 
주민총회∙주민투표 확대

2.95(0.92) 2.84(0.91) 4.451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세대별∙이용자 부담원칙 병행

2.87(0.99) 2.7(0.93) 8.352

주 : 1) 매우효과×5, 효과×4, 보통×3, 효과적음×2, 거의없음×1을 해서 더한 값의 평균

     2)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1.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입주자 대표, 입주민,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관련 업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3.47), 

입주자 대표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 대표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서부터 행위허가, 관리비 산정, 관리규약의 집행과 개정, 시

설물 설치 보수공사 등 공개입찰과 결정에 따르는 절차,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집

행 등에 관한 사용을 실행함에 있어서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은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을 입주자대표

회의 관계자들과 관리사무소 실무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입주민들의 이해관계

를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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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합동 자문단 운영 활성화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는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

영할 필요도 있다.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금 집행, 잡수입 등 자체기금관리에 대해 

자치구의 조례를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자문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

다.

3. 주민참여 검수제 도입

입주민의 관심과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 검수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내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검수 시 입주민을 참여를 공개모

집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무관심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



- 88 -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내의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입주민 간의 갈등·분쟁을 조정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분쟁조정 관리 능력·

경험을 보유한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큰 분쟁은 

전문단체에서 주로 처리하고, 작은 분쟁은 단지 내의 관리조합에서 직접 처리한 예

가 있다.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미국·일본에서는 

주택관리협회 등 민간의 전문단체를 활용하거나, 주택관리 관련 지원단체를 설치하

여 분쟁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였다.

자치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의 분쟁

조정기능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조직, 관리사무소 등을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법조인 및 분쟁조정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택

관리 관련 전문단체 또는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무료상담실 운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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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1. 관심과 신뢰제고의 필요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체들 간의 관심과 신뢰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입주민의 관리참여와 주민조직의 공동체 활동뿐만 아니라, 

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필수적이

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제공되는 주민공동시설 및 공동체 프로그

램을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주

민들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웃 많이 알기 운동 같은 일부터 지원하는 것이 

신뢰제고의 한 방법이다. 

<그림 5-2>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공동주택관리 문제 발생구조 필요한 요소
커뮤니티 활성화

(바람직한 관리상태)

전 횡              비민주
결 탁              무관심
비 리               불 신

서비스

부족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자생조직)

→

+

+

입주민의

관리참여

주민조직의

공동체활동

공공의 지원

제도의 개선

→

                       민  주
투  명                 관  심
공  개                 신  뢰

서비스
향상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자생조직)

2. 주민투표 및 주민총회의 확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단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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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입주자대표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관리 규약 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윤리강령’을 포함시키고,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하

도록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의 윤리강령’ 예시

- 입주민들의 대표자·대변자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공익성을 바탕으로 입주민들의 권익을 추구하고 입주민들의 건전한 의견을 충실히 대변한다.

- 충분한 토론을 거친 회의를 통해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며, 법·제도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한다.

-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

공동체의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체활동의 장과 이들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공동시설의 증·개축과 주민공동공간의 확

보가 용이하도록 행정절차 및 내용을 간소화 한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

우에는 최소 5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한다.

또한 잡수입의 일부를 커뮤니티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주민공동시설의 

설치·확대, 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개발, 부녀회·동호회 등 자생조직의 활동에 

잡수입 활용을 유도한다. 자생조직의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지출, 

잡수입 이용내역 공개, 회계감사 실시 등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어 및 정책제언

제1절 결어

제2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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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어 및 정책제언

제 1절 결어

공동주택은 도시주거공동체로서 대부분 아파트 형태이고 이는 다수의 입주자들

이 상당한 시설을 공유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상이한 목적 

추구나 인식 차이로 인해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협조나 협력

보다는 갈등이나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단순히 부족한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하

고자 하는 물량위주의 수급측면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수가 급격

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연수가 16∼20년인 공동주택과 21년 이상인 공동

주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의 욕구가 증가할 것임으로, 

이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기적인 수선과 보수로 재건축 기간을 연장시

켜 자원낭비로부터 환경을 보호해 주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응하고 주택의 자산 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동주택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공동주택 관리는 건물의 

노후화 방지를 위한 물리적 측면의 유지관리 만이 아니라 입주자의 주거생활 전반

에 걸쳐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된 공동주택 관리는 거주자의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을 위하여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은 대전광역시의 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거형태이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아파트 형태이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시민행복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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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붕괴되고 비리발생 차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

트관리비에 대한 관심과 관리사무소의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정작 

입주자대표가 된다거나 입주자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다. 조사 결과를 보

면 입주민의 대다수가 관리비 공개를 희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입주민이 입주

자대표회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입주민의 절반 가량이 옆집 거주

자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 개인 재산이면서 국민복지와 직결된 사회적 재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와 관리주체, 정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노력할 때만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고 또한 쾌적

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환경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하자에 관한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위탁관리업체와 입

주자 대표자간 분쟁,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

쟁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할 제도나 기구가 

없다.

민원 중 법령의 해석에 대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렇

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이 행정법규적 성질이 강하므로 그 집

행이 느슨할 경우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구속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과도하게 법률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

계성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법령이 이념이나 가치기준을 명확하게 설

정하지 못하고 절차적·기술적 분야에 치중되게 입법됨으로써 실생활에서 발생하

는 분쟁이나 갈등을 적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의 일단이 있다(대전지

방법원, 2009. 10 30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갈등의 실태를 고찰

하고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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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1.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입주자 대표, 입주민,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관련 업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3.47), 

입주자 대표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 대표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 민관합동 자문단 운영 활성화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영

할 필요도 있다.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금 집행, 잡수입 등 자체기금관리에 대해 자

치구의 조례를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자문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 검수제 도입

입주민의 관심과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 검수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내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검수 시 입주민을 참여를 공개모

집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무관심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

4.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자치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의 분쟁

조정기능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조직, 관리사무소 등을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법조인 및 분쟁조정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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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관련 전문단체 또는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무료상담실 운영을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주민투표 및 주민총회의 확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단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

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입주자대표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관리 규약 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윤리강령’을 포함시키고,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하

도록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6.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

주민공동시설의 설치·확대, 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개발, 부녀회·동호회 등 

자생조직의 활동에 잡수입 활용을 유도하여 공동체의식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또

한 잡수입을 자생조직의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지출, 이용내역 공

개, 회계감사 실시 등의 원칙을 정하고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

인 공동육아방이나 자원봉사 등에 지방정부나 자치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범

사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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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관련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은 대전광역시의 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따라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시민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되는 

것입니다. 

응답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으므로, 오로지 선생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응답

하여 주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의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개인적인 비

밀이 보장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끝까지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대전발전연구원장 유 재 일

※  본 조사에 문의가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용동

    전화 : 530-3557, 010-8843-3447,   E-Mail : yd8319@nate.com

△면접원 성명 :  

면접일시 :    월    일     



- 106 -

1. 귀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주민       ② 입주자대표    ③ 관리사무소 직원

2.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방식은?

① 자치관리    ② 위탁관리    ➂직영관리  ➃ 기타(   )

3.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① 개별난방    ② 중앙난방    ③ 지역난방   ➃ 기타(   )

4.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① 5년 이내                  ② 6년 이상 10년 미만   

③ 11년 이상 15년 미만       ➃ 15년 이상 20년 미만  

⑤ 21년 이상 25년 미만       ➅ 26년 이상 30년 미만 

➆ 31년 이상

5.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규모는? 

➀ 500세대 미만　　  　　    ➁ 500 이상 1000세대 미만

➂ 1000 이상 1500세대 미만   ➃ 1500 이상 2000세대 미만

⑤ 2000세대 이상

6.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관리소장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입니

까?

   ① 매우 크다          ② 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은 편이다        ⑤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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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역이나 공사계약의 실질적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② 입주자대표회장    ③ 관리소장

   ④ 위탁관리회사            ⑤ 기타 (            )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 상태에 대한 문항입니

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8. 단기 유지관리
  (공용 공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

9. 중장기 유지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안전진단 실시)

10. 아파트관리비의 적정성

11. 공동생활 기초예절 

12. 단지 내 공간의 청소 및 위생상태 관리

13. 경비 및 주차관리

14. 단지 홈페이지 운영

15. 주민 자율 활동 및 화합행사 개최 관리

16. 주민 참여관리

17. 에너지 절약에 대한 단지 관리활동

18. 주민조직(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 
    선임절차 및 책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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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갈등(분쟁) 상태에 대한 문항입니

다.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등과의 관계에서 갈등

(다툼)이 어떠한지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적음

거의 

없음

1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동 대표 자격, 임원 선출 및 해임 등)

20. 공동주택 하자(소송 등)

21. 관리비
   (일반 : 회계 관리, 입찰 적정성 등)

22.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 사용적정여부 등) 

23. 관리규약(규약 적용 여부)

24. 주택관리업체(선정문제 등) 

25. 층간소음

26. 주차문제

27. 공동시설 이용
   (주민운동시설 등의  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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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갈등(다툼)의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아래 시책의 효과는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효과
효과 보통

효과 

적음

거의 

없음

28. 운영관리, 공사·용역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29. 감사요구 분쟁단지에 대한 민관합동감  
사반 운영

30.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 교육

31. 이웃 많이 알기운동 전개 

32. 공동체의식 제고 공모사업(마을가꾸기  
사업 등) 시행, 지원

33. 주변학교 , 교회 등 주차장 공동 이용 

34. 부녀회, 등산모임 등 아파트 주민조직  
활성화 지원

35. 주요 관리 사안에 대한 
주민총회·주민  투표 확대

36.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세대별·이용자 
부담원칙 병행

□ 살기 좋은 공동주택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해

야 할 시책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본연구보고서 2015-32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5년  10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삼화옵셋인쇄사  Tel. (042)257-095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

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